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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1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FTA를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미국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선제적 FTA 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관세 철폐와 무역 자유화를 확대 및 강화 중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슬로건 아래 출범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존 관세 체계에 추가로 
더해지는 관세를 부과(Tariff Stacking)하며, 보호주의 무역 기조를 강화

ㅇ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ž자동차 부품, 철강ž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목재 및 파생상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등의 관세 조치가 시행됨

美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요약)

구분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보편적 기본관세 국가별 추가 관세

정의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무역 불균형 조정 관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대상 전 세계
對미 무역 흑자국

(한국 포함)
특정 품목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 등)
근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

     - (美 관세 조치) 미국은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s)과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등을 통해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별, 국가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

     · (비특혜 원산지) 미국은 자체적인‘비특혜 원산지 기준’(Non-preferential Rule of 

Origin)에 따라 수입 물품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를 중심

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어, FTA 활용을 위한 특혜 원산지 기준에 익숙한 우리 

기업에 수출 애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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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

구분 목적 원산지 판정 기준 비고

특혜 원산지
(FTA)

FTA 활용을 통한 관세 감면 또는 면제 FTA 원산지 기준
FTA

원산지증명

비특혜 원산지
(트럼프 2기)

상품 차별화를 통한 생산ž소비자 보호 실질적 변형 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원산지표시

무역구제조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정책 목적(301조 적용, 정부조달 물품 등)

일반
원산지증명

     · 특히, 미국 관세 조치는 수출국이 아닌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

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 판정이 매우 중요함

□ 또한 USMCA 재협상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이 예정됨에 
따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수출 리스크 감소를 위해 新통상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본 과제는 주요 수출 상대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원산지 관련 이슈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ㅇ 다만, 올해는 미국 관세정책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 ‘미국’ 중심의 연구를 우선 진행함

ㅇ (① 신통상 정책 동향 정보제공)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품목별, 국가별 관세의 부과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무역원산지리포트 및 

FTA 브리프 등의 형태로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정보를 제공

     - (발간물) 기업의 원산지 판정 실무에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한 CBP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를 발간 및 배포

     - (설명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공회의소, 관세청&세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업 대상 설명회 수행

ㅇ (② 원산지 이슈 분석) USMCA 개정 동향 및 원산지 분쟁 관련 연구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 대응에 필요한 중장기 통상전략 기초 연구 수행



- 3 -

연구 내용 2

 신통상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 [新 통상 정보제공] 미국 관세부과 동향 모니터링
   - (온ž오프라인) ①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②무역원산지리포트, ③FTA 브리프 등의 

다양한 형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를 정리 및 요약하여 기업에 제공

◼ [비특혜 원산지] 美 CBP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 발간
   - (온ž오프라인) e-Ruling 가이드 발간을 통해 기업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실무를 

지원하고, 동영상을 통한 상세한 신청 절차로 CBP 판정 접근성 향상을 도모

◼ [관세 대응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원산지 분야 대응 지원
   - 비특혜 원산지 기준 및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①유관기관 설명회 참석을 통한 

기업 대상 설명회 수행, ②협의회 참여를 통한 원산지 분야 자문 수행

 원산지 이슈 분석

◼ [통상정책 수립 지원] 중장기 통상 로드맵 설계를 위한 주요국 동향 분석
   - (USMCA) 트럼프 행정부 1기와 2기의 개정 동향 비교 및 원산지 분쟁사례 등

 신통상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 [新 통상 정보제공] 미국 관세부과 동향 모니터링
ㅇ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美 관세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 및 요약하여, 기업 

대상 가독성 향상과 제공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

ㅇ (무역원산지리포트) ‘환경규제’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新 통상 원산지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전문정보 제공

ㅇ (FTA 브리프) 美 관세 정책추진 근거와 부과 현황, 관세 대응 체크리스트 등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심층 분석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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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통상 정보제공] 관세부과 동향 모니터링 정보제공 형태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무역원산지리포트 FTA 브리프

□ [비특혜 원산지] 美 CBP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 발간
ㅇ (e-Ruling) 수출 물품에 대한 기업의 원산지 판정지원을 위해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를 제공

     - CBP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단계별 상세 가이드 제공을 통해 기업 원산지 판정 실무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

□ [관세 대응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원산지 특화 대응 지원
ㅇ (유관기관 설명회) 기획재정부, 관세청&세관, 무역협회, KOTRA,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비특혜 원산지를 중심의 기업 대상 설명회 수행

ㅇ (협의회 참여) 美 통상정책 관련‘관세 대응 119 플러스’와 같은 유관기관 

협의회에 참여하여 수출기업 관세 대응에 필요한 원산지 분야 자문을 수행

 원산지 이슈 분석

□ [정책 지원] 중장기 통상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주요국 원산지 이슈 분석
ㅇ (USMCA 개정 동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국 우선 무역정책(AFTP) 등 

미국發 보호무역주의가 USMCA 개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장기 통상 로드맵 설계에 필요한 정책 기초 인프라를 구축

     - USMCA 개정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북미 3국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수집하여 우리나

라 중장기 통상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연구 결과 도출

ㅇ (USMCA 원산지 분쟁)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부품 단계에서 

완성차까지의 단계까지의 부가가치(RVC) 계산에 대한 원산지 분쟁 사례 연구

     - (미국측) 부품 RVC와 완성차 RVC를 분리 및 이원화하여 롤업(Roll-up)을 불인정

     - (멕시코&캐나다측) 완성차 제조공정의 단일 및 연속성 전제 롤업(Roll-up)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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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3
 신통상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 [新 통상 정보제공] 미국 관세부과 동향 모니터링

   -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美 관세 동향 중심 정보제공 현행화(상시 제공, 총 10회)

   - (무역원산지리포트) 환경규제와 보호무역주의 중심의 전문정보 제공(6회)

   - (FTA 브리프) 시의성 있는 통상 이슈 중심의 심층 정보제공(3회)

◼ [비특혜 원산지] 美 CBP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 발간

   - (e-Ruling 가이드북) 기업 원산지 판정지원을 위한 가이드 제공(동영상 포함)

◼ [관세 대응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원산지 특화 대응 지원

   - (설명회)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 수행(총 22회)

   - (유관기관 협의체 참여) ‘관세 대응 119 플러스’의 원산지 분야 자문 수행

 원산지 이슈 분석

◼ [중장기 통상정책 인프라] USMCA 개정 동향 및 원산지 분쟁사례 연구 수행

   - 美 관세 조치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 FTA 활용과 연계된 중장기 통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 신통상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1-1. [新 통상 정보 제공] 관세부과 동향 모니터링

①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 美 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에 따른 품목별, 국가별 관세부과 현황을 상시 제공
ㅇ 무역확장법 제232조 기반 품목 관세부과 및 IEEPA 기반 상호관세 부과 등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종합적 현황을 시간순으로 정리 및 요약하여 상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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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0회) 2025년 1월 20일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부터 한-미 무역 협상 팩트시트 

발표까지의 관세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新 통상 정보제공] 관세부과 동향 모니터링 업데이트 내역

구분 게시일 업데이트 내용

1차 2025.07.17. 트럼프 2기 관세부과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제공 개시
2차 2025.08.01. 가독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 변경 및 기업 편의를 위한 설명 추가
3차 2025.09.04. 반가공 구리 및 파생상품 232조 품목 관세 대상 적용
4차 2025.09.05. 미-일 무역 합의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5차 2025.09.10.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 내용 반영
6차 2025.09.12. 301조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부분 설명 추가
7차 2025.09.16.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조정 반영
8차 2025.09.18. 가독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 변경 및 USMCA 일부 내용 수정
9차 2025.10.13. 목재 및 파생상품 232조 품목 관세 대상 적용
10차 2025.11.26. 한-미 무역 합의, 미-중 무역 합의 등 내용 반영

     · 기업 편의를 위한 가독성 확보 및 관세 조치 변동사항에 대한 현행화 유지에 노력

□ 품목별, 국가별 관세 조치에 따라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기업의 가독성 확보 및 이해도 제고를 실현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구성
구분 설명 및 예시

현황표

품목별, 국가별 추가 관세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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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구성
구분 설명 및 예시

관세부과 구조

가장 복잡한 형태인 철강ž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부과 구조를 예시로 설명

상호관세 현황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현황을 제공

美 관세 조치
개요 설명

트럼프 2기 행정부 추가 관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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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구성
구분 설명 및 예시

최신 조치 
주요 내용

최신 美 관세 조치의 내용을 정리 및 요약

품목별 
관세부과 근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 등 품목별 관세부과의 근거 규정 정리

IEEPA 
상호관세 추가 

여부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관세 중복 여부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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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구성
구분 설명 및 예시

對중국
상호관세 현황

미-중 무역 협상 모니터링 및 결과 요약

美 관세 조치 
관련 시사점

IEEPA 상호관세 변동 가능성 검토

관세부과 현황
타임라인

美 관세 조치 全단계 모니터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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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역원산지리포트(총 6회 기고)

□ 우리 기업을 위한 무역원산지 분야 전문 간행물인 해당 정보지에 ‘환경규제’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주제로 新 통상 전문정보 제공(6건)
ㅇ [FTA ANALYSIS]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환경규제와 미국發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新 통상 특화 원산지 전문정보 제공

[무역원산지리포트] 환경규제와 보호무역주의 중심의 전문정보 제공 내역

구분 분기 제목

1회 1분기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
(환경규제와 세관의 역할 중심)

2회

2분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하는 미국 통상정책 
및 원산지 대응

(미국 CBP 비특혜 원산지 판정 정보제공 중심)
3회

신통상 환경속 수입 규제 현황과 
기업의 대응 전략 실태

(기업의 애로와 대응 중심)
4회 트럼프 2기 관세부과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5회
3분기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

6회 미국 관세정책 대전환 시대, 수출기업의 
원산지 인식과 관리 역량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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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환경규제와 세관 역할 중심)

[FTA ANALYSIS] 1분기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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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원산지정보원과 함께하는 미국 통상정책 및 원산지 대응(CBP 판정 중심)

[FTA ANALYSIS] 2분기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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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신통상 환경속 수입규제 현황과 기업 대응전략 실태(기업 애로, 대응 중심)

[FTA ANALYSIS] 2분기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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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트럼프 2기 관세부과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FTA ANALYSIS] 2분기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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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

[FTA ANALYSIS] 3분기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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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미국 관세정책 대전환 시대, 수출기업의 원산지 인식과 관리 역량 진단

[FTA ANALYSIS] 3분기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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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FTA 브리프

□ 시의성 있는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 실무 지원을 위한 심층 정보제공
ㅇ [FTA BRIEF] 美 관세 정책추진의 근거와 부과 현황,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체크리스트 및 원산지 판정지원 안내 등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심층 정보를 제공

     - (BRIEF 3호) 미국 통상정책과 원산지 대응

[FTA BRIEF] 3호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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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EF 5호) 美 트럼프 관세 정책추진 근거 및 부과 현황

[FTA BRIEF] 5호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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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EF 6호) ‘트럼프 관세’ 현황과 수출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FTA BRIEF] 6호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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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특혜 원산지] 美 CBP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 발간

□ e-Ruling 가이드북(온라인 동영상 포함)
ㅇ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 중심의 관세 조치에 따라 기업의 

원산지 판정지원을 위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 제공

     - (온ž오프라인 제공) 설명회 및 간담회 시, 발간물 배포(총 1,700부)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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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영상) 온라인 링크를 통한 신청 방법 동영상 배포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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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현황] 기업의 효과적인 관세 대응과 수출전략 수립 지원에 노력

新 통상 정보제공 현황

구분 내용 제공 비고

관세부과
동향

모니터링

부과 현황
 및 타임라인

①현황표, ②관세부과 사례, ③상호관세 현황, 
④관세 조치 배경 및 시사점, ⑤타임라인 -

전자

제공

무역원산지
리포트

①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
 - 환경규제와 세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②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하는 미국 통상 정책 및 원산지 대응
- 미국 CBP 비특혜원산지 판정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③신통상 환경속 수입규제현황과 기업의 대응전략 실태
 - 기업의 애로와 대응을 중심으로
④트럼프 2기 관세부과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⑤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
⑥미국 관세정책 대전환 시대, 수출기업의 원산지 인식과 관리 역량 진단

-

FTA 브리프 ①美 트럼프 관세정책 추진 근거 및 부과 현황(vol.5)
②‘트럼프 관세’ 현황과 수출기업 대응 체크리스트(vol.6) -

발간물
배포현황

e-Ruling
가이드북

(동영상 포함)

관세청 해외통관 설명회 700부

전자
병행

KOTRA 관세 실무 설명회 300부
대구세관 통상 대응 설명회 100부
창원시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방안 설명회 150부
엑스포트클럽 식품ž의약품 2차 교류회 100부
대구세관 관세ž통상 플랫폼 간담회 100부
한국무역협회 수출기업 통상환경 세미나 100부
서울 본부세관 수출기업 우수사례 세미나 150부

총 1,700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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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설명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업 대상 설명회

① 설명회

□ 비특혜 원산지 기준 및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를 통한 
기업 대상 설명회 수행
ㅇ (설명회) 관세청&세관,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설명회/세미나 

참여를 통한 기업 대상 설명회 수행(총 22회)

     - 3월 13일 한국무역협회와 대구세관이 주관한 ‘25년 美 통상 관련 기업 포럼’을 

시작으로 ‘비특혜 원산지 기준 및 판정사례’ 중심의 설명회 수행

2025년 미국 통상 관련 지역 기업 포럼(3월 13일)

② 美 통상정책 관련 ‘관세 대응 119 플러스’ 유관기관 협의체 참여

□ 美 통상정책 관련 ‘관세 대응 119 플러스’와 같은 유관기관 협의회에 
참여하여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에 필요한 원산지 분야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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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이슈 분석 요약

USMCA 개정 동향과 자동차 원산지 분쟁사례 연구(요약)

구분 USMCA 개정 동향 자동차 원산지 분쟁사례

수행
목적 우리나라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자동차 사례를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관련
사안 USMCA 개정, 한-미 FTA 개정 등 산업별 통상 로드맵 구축, 수출 지원 정책

현황
ž NAFTA→USMCA 전환으로 공동 논의 체제
ž 한국은 한-미 FTA 재개정을 앞둔 만큼, 트

럼프 2기 행정부의 USMCA 개정 동향을 통
해 정책적 대응요소 발굴이 가능

ž 북미 역내 생산 투자 유도가 목표
 ①RVC 75%로 상향
 ②핵심부품 요건 강화
 ③철강ž알루미늄 역내 조달
 ④LVC 도입

쟁점

ž 디지털, 노동 환경, 환율 투명성 등
ž 자동차, 철강, 섬유 등의 원산지 규정 강화
ž 북미 3국 입장
 ①미국: 공동 논의를 재협상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
 ②멕시코: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신속 합의 주장
 ③캐나다: 협정 유지 전제하, 디지털, 기후, 

핵심 광물 등 이슈 논의 희망

ž 원산지 지위가 인정된 핵심부품을 완성차 
RVC 계산 시,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롤업
(Roll-up) 조항 인정 여부
ž 판정 결과 롤업(Roll-up) 조항 인정
(인정사유)
 ①완성차와 부품의 불가분성
 ②롤업(Roll-up) 조항 광범위 해석 가능
 ③RVC 계산의 연속성ž체계성 인정
 ④원산지 정의의 일관된 해석(USMCA 제

1.5조 Originating) 필요
ž 그러나 미국측 판정 불이행

시사점
ž 산업 규제, 통상, 안보가 결합된 대미 전략 필요
ž NTE 지적사항에 대한 선제적 점검 필요
ž 원ž부자재의 탈(脫) 중국을 위한 전략 필요
ž CPTPP 등 중장기 공급망 다변화 필요

ž 미국의 판정 불이행으로 USMCA의 분쟁
해결제도 실효성 상실될 가능성
ž 한-미 FTA 개정 시 부분품과 완성품의 

불가분성 및 롤업 조항 주장 필요
ž 개정된 사항에 대한 해석상이에 대비하여 

명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미국측의 자의적 해석 방지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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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USMCA 개정논의 동향(요약)

①NAFTA 및 USMCA 개정논의

 1)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NAFTA 개정논의

☐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에 대한 멕시코와 캐나다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여 모든 미국인에게 공평한 협정 추구 

੦ NAFTA 기본 틀과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일부 핵심 분야의 구조 및 

내용을 수정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USMCA 체결

 2)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USMCA 개정논의

☐ USMCA 제34.7조에 따라 공동 검토가 예정되어 있고, 3개국 합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바 각국의 논의 동향 확인할 필요 있음

੦ 미국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해결 과제 중 하나로 USMCA를 

언급함.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부과를 명령하여 

2026년 7월에 예정된 공동 검토 시점보다 빠르게 재협상을 

유도한다고 보는 의견 있음

੦ 멕시코는 공동 검토가 재검토에 그치지 않고 재협상으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 다만 멕시코 경제에 USMCA가 필수적이므로 오히려 

신속하게 진행하여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장

੦ 캐나다는 USMCA 보호 및 갱신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협정 검토에 앞서 무역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함. IEEPA 관세에서도 

USMCA 협정이 존중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공동검토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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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쟁점별 및 산업별 논의 동향

 1) USMCA 기존 쟁점

☐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해 미국 공급업체는 이익을 보았으나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익은 소폭 감소함

੦ 美 철강 업계는 강력한 역내 원산지 규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자동차 제조 업계는 유연한 단계적 조정이 필요한 입장

☐ 캐나다 유제품 시장접근에 대해 USMCA 이후 캐나다에 대한 수출은 

증가했으나 캐나다의 시장보호 전략으로 수출량이 쿼터에 미치지 못함.

੦ 미국은 캐나다에서의 시장접근 약속 이행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

੦ 캐나다는 무역협정으로 관세율 할당량 확대나 유제품 등 관세 인하 

약속 금지 법안을 채택하였고 미국 낙농업계는 이에 우려를 표명

 2) 신규 쟁점

☐ 펜타닐과 이민자 유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바, USMCA에 국경안보 협력 규정을 삽입해도 별도의 관세조치 

가능성 있음

☐ AI 관련 구체적 조항이 부재하여 데이터 프라이버시 표준 수립 가능성 

있음

 3) 한미 FTA 재개정 논의

☐ 쟁점별 분리 협상 방식에서 벗어나 cross-issue 패키지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업, 외교, 안보를 통합한 다층적 전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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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SMCA 원산지 규정 분쟁사례 관련 동향(요약)

①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 NAFTA의 허점을 보완하고 북미 역내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대폭 강화됨

੦ 역내가치비율(RVC) 요건 상향, 핵심부품 요건 도입, USMCA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 요건 도입, 노동가치비율(LVC) 요건 도입 등

1)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

☐ 원산지(또는 역내산) 인정을 받은 핵심부품을 완성차의 역내가치비율(RVC)

산정 시 역내산으로 반영하는 롤업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입장이 

나뉨

੦ 미국은 USMCA 부록 제3조의 구조가 완성차와 핵심부품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근거로 핵심부품에 대해 롤업 조항이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

੦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 부록 제3조 7항, 제4.5조 4항 문언을 

근거로 핵심부품에 관한 롤업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

੦ 패널은 USMCA 부록 제3.1조-제3.6조는 핵심부품을 포함한 RVC

요건 및 계산법에 관한 조항이고, 제3.7조-제3.9조는 특정 품목을 

제외시킨다는 문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핵심부품에도 롤업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

☐ 자동차와 핵심부품의 불가분성, 롤업 조항의 광범위한 적용, RVC

계산의 연속성 및 체계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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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미국측 연구동향

☐ 패널 판정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역내산 제품 또는 부품의 사용률을 

높이려는 USMCA 체결 목표를 저해한다며 판정을 불이행하고 있음

੦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이행을 촉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USMCA 비당사국이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판정 불이행을 지지

☐ CSIS는 패널의 구성이 사실상 방해되었던 NAFTA 체제와 달리 패널 

판정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판정을 불이행하고 있어 

USMCA 분쟁 해결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 Brookings는 USMCA 공급망에서의 역내산 자동차 부품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

੦ 공동 재검토에서 주요 무역분쟁을 해소하거나 USMCA 역내에서 중

국산 제품이 환적을 통해 역내산으로 둔갑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광범위한 주제에 관해 협상할 것으로 전망

붙임. 1.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업데이트 내역 취합본(총 10회)

      2. 무역원산지리포트 기고문 취합본(총 6건)

      3. FTA 브리프 기고문 취합본(총 3건)

      4.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

      5-1. USMCA 개정논의 동향 

      5-2. USMCA 원산지 규정 분쟁사례 관련 동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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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1. USMCA 개정논의 동향

(완료 시기 : 2025년 8월)

[요약]

트럼프 1기 행정부는 NAFTA와 한미 FTA를 미국 무역적자와 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두 협정이 시대 변화와 국익에 맞지 않는바,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

음. 이에 양자주의, 재협상 전략하에 개정에 착수하였고, NAFTA는 USMCA로 전환되어

2020.7.1.일 발효,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2019.1.1.일 발효하였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1.20일 출범과 동시에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단행한바, 관세를 공

정성과 호혜성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보는 한편, 단순한 레버리지나 재협상 도구만이 아닌 주

요 교역 상대국과 합리적인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기반으로 보고 있음. 이에 기존 무역협

정 재협상 논의가 부상하면서 USMCA 개정과 한미 FTA 재개정에 대한 관심이 주목됨.

USMCA는 제34.7조 규정상 2026.7월 협상 운용에 대한 ‘공동 검토’가 예정되어 있음. 공동 검

토의 구체적 일정 및 범위에 대해서는 공식 논의된 바 없으나, 미국의 핵심 관심 사안 중심

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일각에서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일련의 관세조치가 공동 검

토보다 앞서 조기 재협상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의도라고 평가함. 멕시코와 캐나다는 불확실

성 해소를 위해 USMCA 공동 검토의 조기 진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그 범위를 협정

유지와 이행 평가로 한정하기를 희망함. 한편, USMCA 공동 검토시 또는 별도로 펜타닐 및

불법이민, 對中 제재, 핵심 광물 협력 등의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음.

한미 FTA 재개정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적 언급은 없으나, NTE 보고서 및 경제안보 분

야와 관련한 추가 무역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

정을 상황에 따라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임시적 수단으로 접근함. 또한 무역 분야를 넘

어 국방, 첨단기술, 에너지, 안보 의제를 포괄하여 패키지로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을 유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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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은 무역 분야 쟁점별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외교․안보를 통합한 다층적 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우선 NTE 보고서에서 미국이 제기하는 쟁점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부처간 협

업을 통해 레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민관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와 입장 조율

을 강화하고, 미국의 對中 견제 요구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균형 있게 관리하며, 무역 다변

화를 위한 CPTPP 가입 검토도 유의미한 대응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국내 여론 수

렴과 협상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산업계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함으로

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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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1994.1월 발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

’)1)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간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해결 메커니

즘 구축, 부속 협정(side agreements)을 통한 노동 및 환경보호 조치 이행 등을 목표로 삼았

음. NAFTA는 당시 미국, 캐나다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인 멕시코 간의 전례 없는 통합으

로 평가받았으며, 동 협정 발효 이후 북미 지역 무역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음.2)

그러나 NAFTA는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해외 이전, 멕시코 저임금 근로자들과의 경쟁 심화,

노동 및 환경 보호 미비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정치적 표적(political target)이 되었음. 2008

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는 무역 회의론에 대응하며 NAFTA

재협상에 더욱 엄격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하였음. 다만, 멕시코와 캐나

다 포함, 11개국과의 포괄적인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을 통해 NAFTA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음.3) 그러나 이후 TPP

탈퇴로 NAFTA 개정 또는 재협상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후보 시절부터 NAFTA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며 탈

퇴를 공언해 왔음. 결국 2017.8.16일 NAFTA 재협상이 개시되었고, 2018.9.30일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이하

‘USMCA’)’4)으로서 2020.7.1일 발효되기에 이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통상 분야 핵심 성과로 언급되던 USMCA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협상 논의 대상이 되고 있음. 2024.10월 당시 후보자 신분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 1992.12.17일 조지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이 서명, 1993.11.20일 의회 승인. 
2) 2011년 NAFTA 회원국 간 무역규모는 1조 달러에 이르며, 2016년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주요 수출시

장으로서 전체 수출의 34%를 차지하였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하 ‘CRS’),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May 24, 2017), p.11. 

3) The Guardian, “Obama raises Nafta renegotiation during first official visit to Canada”, (February 19, 2009)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09/feb/19/barack-obama-stephen-harper-canada-visit

4) 캐나다에서는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CUSMA), 멕시코에서는 Tratado entre México, 
Estados Unidos y Canadá(T-MEC)으로 칭함. 본고에서는 USMCA로 통일하여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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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USMCA상의 6년 주기 검토 의무화 규정을 발동하겠다고 공언함. USMCA 제34.7

조는 문언상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닌 ‘공동 검토(joint review)’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

정에 따르면 2026.7월이 공동 검토 시한임.

2025.1.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이하 ‘AFTP’)’에 관한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함. 동 각서는

2025.4.1일까지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이하 ‘USTR’) 등에 대하여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해 (i) 미국 무역적자 원인과 이로 인한 경제적 및 안보적 영향과 위험

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 (ii) 기존 무역협정을 검토하여 적절한 개정안을 권고

할 것, (iii) 미국의 수출 시장 접근 확보를 위해 협상 가능한 국가를 파악하여 권고할 것 등

을 요구함. 특히 USMCA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통해

USMCA상의 의무를 뒤엎는 추가 관세 조치를 발동하였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USMCA 재협상을 의도한 전략이라고 평가하지만, USMCA 재협상과는 별도의 조치로 보는

견해도 있음.

USMCA 제34.7조상의 공동 검토가 단순한 협정 이행평가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재협상 도구

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USMCA의 향후 존속 및 개정 여부는 3국 간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및 협상 전략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즉, USMCA 공동 검토 조

항이 부분 또는 전면 ‘재협상’으로 활용될지는 3국 간의 공식적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판단

하여야 함. 다만, 2025.8월 기준 공동 검토 또는 재협상 논의가 공식적으로 착수되지 않은바,

각국의 정책 기조 및 논의 동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개 양상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 목적 및 구성

본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거지고 있는 USMCA 개정 또는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 동향을 검토하여 향후 ‘한미 FTA’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해당 영향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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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행정부는 NAFTA와 한미 FTA에 대해 무역적자를 지적하며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음. 이러한 기조는 NAFTA 재협상을 통해 USMCA를 발효시키는 한편, 한

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배경이 되었음.

한편, 2025.4.3일, 지난 1.20일 발표된 AFTP 각서에 따른 보고서 요약본이 공개되었음. 한미

FTA는 USMCA와는 달리 검토 대상으로 지목되지는 않았으나, (i)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적자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 온 점, (ii)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

야가 자동차 산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한미 FTA 역시 2018년 개정 협상을 거쳤음에도 미

국 입장에서는 다시 ‘현대화(modernize)’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를 간과할 수 없음.

한미 FTA에는 USMCA 공동 검토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8년 개정 협상

경과에서 확인되는 절차와 동일한 수순 등을 통해 개정 논의가 가능함.5) 당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는 한미 FTA 개정 논의를 위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였고, 한국 측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에 요구되는 국내 절차를

진행한 바 있음.6)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미국에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결과를 초

래한 무역협정으로 NAFTA와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7) 이러한 문제의식은 두 협정 모두에 대해 구조적인 재검토 및 개정 협상 착수로

이어졌으며, NAFTA는 USMCA로의 전환이라는 성과로, 한미 FTA는 2019.1월 개정의정서

발효로 구체화 됨.

나아가 두 협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논의 국면에 놓임. 한미 FTA의 경

우 부분 또는 전면 수정 이외에도 미국의 자국 산업 및 안보, 지정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새

로운 형태의 별도 양자 무역협정 체결로 변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특히 지난 7.30일

타결된 한미 간 관세협상으로 사실상 한미 FTA가 무력화되어 사문화되었다는 지적도 나오

5) 한미 FTA 제24.2조(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
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
에 발효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 (2018.9), p.1. 
7) USTR, “2018 Trade Policy Agenda and 2017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이하 ‘Trade Policy Agenda Report’)“, (March 2018),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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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바, 결과적으로 한미 FTA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조정이 요구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8)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목표 아래 양자주

의(bilateralism) 및 협정 재협상주의(agreement revisionism)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한 것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본고는 USMCA 공동 검토 및 재협상, 개정 관련 논의 현황과 쟁점을 3개국 정부, 학계

및 산업계 등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잠재적 개정, 재협상 관

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NAFTA 개정 논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USMCA 개정

논의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주요 산업별 쟁점을 확인함.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여 향후 한미 FTA 재개정 논의 추이 및

통상 전략 대응방향에 대한 결론을 제시함.

II.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NAFTA 개정 논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당시 후보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최악

의 협정(worst deal ever)’이라고 묘사하며, 개정 또는 탈퇴를 공언해왔음.9) NAFTA 재협상

의지는 2017.1월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된 통상정책의제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됨.10) 결

과적으로 NAFTA는 재협상을 거쳐 2018.9.30일 USMCA라는 새로운 이름의 협정으로 타결,

2020.7.1일 발효되기에 이름.

1. 개정 논의 배경

8) 중앙일보 지면,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협상…뒤끝 청구서 전략 짜야”, (2025.8.8), p.10.
9) The Guardian, “Trump's Nafta threats would severely harm US, Mexican chief negotiator says”, (November 1

5, 2016)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nov/15/nafta-donald-trump-mexico-economy
10) ‘통상정책의제 및 연례보고서(Trade Policy Agenda and Annual Report)’로 동 보고서는 1974년 무역법 제

163조에 따라 USTR이 매년 3월 1일까지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된 공식 문서로, (i) 보고서가 제
출되는 해당 연도의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관련 법안, 진전사항 등 포함), (ii) 전년도 무역협정 
운영(새로운 무역협상, 무역협정의 변경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전략적 기조,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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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17.3월 발표된 통상정책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통상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미국인에게 더 자유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무역이 확대되어 미국 경

제 성장 증진,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촉진, 무역 상대국과의 호혜주의 증진, 제조 기반 강화

및 방위력 증대, 농업 및 서비스 산업 수출 확대임. 그러나 그간의 국제무역협정을 통해 이러

한 이점을 명확히 달성하지 못한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

자간 협상보다 양자 협상에 집중하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무역협정 재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11)

동 보고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NAFTA를 비롯하여 다양한 무역협정을 체결, 실제

수출 증가 등 상당한 혜택을 향유하여 왔으나, 2000년대 이후 미국 GDP 성장률 둔화, 고용

증가율 부진, 제조업 고용의 급격한 감소 등 위기를 맞이한 상황을 지적함.12) 특히 구체적으

로 NAFTA와 한미 FTA를 언급하며, 상품무역 적자의 급격한 증가로 미국의 무역협정에 대

한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13)

2018.3월 발표된 통상정책의제 보고서에서는 NAFTA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인식을 구체적으

로 기술하고 있음.14)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에 따르면, NAFTA는 미국에 1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00년대까지 對멕시코 무역 흑

자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었음. 그러나 對멕시코 상품무역 수지는 NAFTA 발효 직후부터

악화, 1995년에는 150억 달러, 2017년에는 71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함. 결과적으로 제

조업 부문 일자리 감소, 미국 내 도시 공장 폐쇄 및 국경 이전이 초래됨. NAFTA는 수천 개

의 미국 기업이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훨씬 낮은 임금을 지불할 기회를 제공하였음.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와 미국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 격차는 더욱 벌어졌음. 더욱이 NAFTA는

미국 전역의 기업들로 하여금 의도적이든 아니든 멕시코로의 아웃소싱(outsourcing)을 유도

함. 아울러 NAFTA는 농업부터 첨단기술 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장기간 지

속되어 온 캐나다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결하지 못하였음. 이에 2017.8월 NAFTA 재협상이

개시되었음.

11) USTR, “2017 Trade Policy Agenda Report”, (March 2017), p.1.
12) ibid., p.5.
13) ibid., p.6. 
14) supra note 7,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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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NAFTA 재협상 목표

2017.7월 USTR은 NAFTA 재협상 목표를 발표하였음.15)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

조업, 농업, 서비스업에 대한 멕시코와 캐나다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여 모든 미국인에게 공평

한 협정을 추구하는 것이라 밝힘. 또한 디지털 경제 장(chapter)을 추가하고 NAFTA 협정에

포함된 노동 및 환경 의무를 통합하고 강화하며, 불공정한 보조금, 국유기업의 시장 왜곡 관

행, 과도한 지식재산권 제한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언급함.16)

< USTR이 제시한 NAFTA 재협상 주요 목표 >17)

15) USTR, “USTR Releases NAFTA Negotiating Objectives”, (July 17, 2017) available at https://ustr.gov/ab
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7/july/ustr-releases-nafta-negotiating

16) 2017.5.18일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는 의회
에 NAFTA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함. 이후 USTR은 의회, 이해관계자, 일반 대중과 광범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17) USTR, “Summary of Objectives for the NAFTA Renegotiation”, (July 17, 2017). 표는 동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분야 내용 
상품무역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및 NAFTA 회원국과의 무역적자 감축

  
 

산업재
기존 상호 무관세 시장접근성 유지, 비관세 장벽 해소 규율 강화 
미국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기존 무관세 접근성 유지, 수출 증진 
불필요한 상이한 규제로 인한 부담 완화, 규제 협력/호환성 강화

농산물
기존 상호 무관세 시장 접근성 유지, 잔여 관세 인하/철폐, 수출 증진 
비관세장벽(관세율 할당 제한, 교차 보조금, 가격차별 등) 철폐
불필요한 상이한 규제로 인한 부담 완화, 규제 협력/호환성 강화

SPS 조치 
과학 기반 조치, 모범규제관행, 수입검사, 동등성 및 지역화 등 WTO 권리/
의무 기반의 집행 가능한 SPS 의무 규정 
미국 식품/농산물 수출 장벽에 대한 신속 해결 메커니즘 수립 

관세, 무역원활화 및 원
산지 규정 

관세/무역원활화

모든 관세법, 규정 및 절차를 인터넷에 공개, 투명성 증대 
수출 및 통과 관련 서류 및 절차 간소화
세관 결정에 대한 행정 및 사법적 항소 가능  
당사국 간 정보 공유, 무역 우선순위 협력을 위한 위원회 설립 

원산지 규정 
필요시 원산지 규정 개정 및 강화,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NAFTA 혜
택 부여  

TBT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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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이해관계자에 의견 제시 기회 제공, 투명성 및 공청회 조항 포함
양자 및 제3자 무역문제, 지역 및 다자간 활동 조정, 규제 협력 모범규제관
행 이행 등을 위한 TBT 위원회 설립

모범규제관행 상호호환성 증대, 대중 의견 수렴 기회 제공 등 
통신 및 금융서비스 포
함한 서비스 무역

서비스 무역
외국서비스 공급업체 차별, 시장 내 서비스 공급업체 수 제한, 
서비스 공급업체의 先 현지진출 요건 금지 
예외 설정시 가능한 가장 좁은 범위의 예외를 네거티브 방식 협상

통신서비스
투명한 규제, 독립적인 규제기관, 합리적인 네트워크 접근성 제공, 
통신서비스 공급업체의 기술선택 보호 

금융서비스 국경간 데이터 이전 제한 및 컴퓨팅 시설 현지화 금지 
디지털 무역 및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디지털 제품 무관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한 및 컴퓨팅 시설 현지화 금
지, 소스코드 공개 의무화 금지  

투자
투자 장벽 완화/철폐, 미국 內 NAFTA 회원국 투자자들에게 국내 투자자보
다 더 큰 실질적 권리 부여되지 않도록 함 

지식재산권 
미국법과 유사한 보호기준 반영, 
의약품 등 미국 제품의 시장 접근 저해 방지 

투명성 
미국법과 동등한 수준의 투명성 보장,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제시 등 적절한 
기회 보장  

국유 및 통제기업
국유기업 정의에 소수 지분에 의한 통제 포함 
국유기업에 대한 강력한 보조금 규제 적용 보장, 공정한 규제 보장
외국 국영기업의 상업활동에 대한 관할권 부여(제한된 주권면제)

경쟁정책 절차적 공정성, 집행 협력 증진 

노동 

노동 조항을 협정 핵심으로 포함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회원국 법률 및 관행에서 채택/유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 금지, 아동 노동의 실질적 폐지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금지, 고
용 및 직업 관련 차별 철폐)
최저임금, 근무시간,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근로기준 법률 마련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무역 금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한 행정 및 사법절차에의 접근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쟁해결 메커니즘 적용
노동 의무 불이행시 직접 회원국 정부에 문제제기 절차 마련
노동 문제 협력 및 조율 메커니즘 등 고위급 노동위원회 설립/유지 

환경 

환경 조항을 협정 핵심으로 포함
환경 문제에도 동일한 분쟁해결 메커니즘 적용
다자간 환경 협정(MEA)에 따른 의무 이행 

환경 의무 불이행시 직접 회원국 정부에 문제제기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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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개정 자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제기되어 온바, 새로운 사안은 아니었지만,

NAFTA 개정이 진행된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집중됨. 공식적으로는 ‘재협상’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로 협상 여지는 많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음.18)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캐나다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캐나다를 협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거나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를 표출하기도 함.19)

물론 당시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USMCA를 두고 성공적인 재협상이

라고 언급했으나, 일각에서는 NAFTA 폐기 가상 시나리오 대비 USMCA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며, 캐나다 GDP가 0.249%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였음.20) 캐나다 외교부는

USMCA에 따른 새로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북미 지역의 자동차 부품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생산 비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북미산 자동차의 국제경쟁력 약화

18) Roberto Goulart Menezes, Karina Lilia Pasquariello Mariano, Flávio Contrera, “Hard Times: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in NAFTA's Renegotiation Process”, Contexto International, vol.44(2), (May 2022), 
p.2. 

19) The Newyorker, “Trump’s Rebrand of NAFTA”, (October 3, 2018) available at https://www.newyorker.
com/news/news-desk/trumps-rebrand-of-nafta

20) CBC, “New NAFTA beats no NAFTA, gov't says, but no big economic boost coming for Canada”, (Feb
ruary 27, 2020) available at https://www.cbc.ca/news/politics/nafta-economic-impact-analysis-1.5477542

고위급 환경위원회 설립/운영
불법/비신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유해 어업보조금 금지

반부패 정부 부패 범죄화, 적절한 처벌 및 집행 수단 확보 

무역구제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법 엄격 집행
글로벌 세이프가드 제외 조항 폐지, 제19장 분쟁해결 메커니즘 폐지 
부패하기 위한 제품에 대한 별도 국내산업 규정 모색
NAFTA 비회원국에서 수입되는 민감제품에 대한 조기경보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부조달
미국 제품 및 서비스의 NAFTA 시장 판매 기회 확대 
국가안보, 공중도덕/질서 또는 안전 보호, 인간/동식물 생명 또는 건강 보
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예외 유지

중소기업 중소기업위원회 설립 
에너지 에너지 생산 및 송전 투자, 시장접근 및 국유기업 원칙 유지/강화
분쟁해결 협의 및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분쟁 조기 파악/해결 장려, 투명성

일반조항
미국의 정당한 국내 목적 보호(건강, 안전 및 필수적 안보)를 위한 예외조
항 포함

통화 환율조작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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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기도 함. 다만 NAFTA가 폐기될 경우 손실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음.21) 멕시코의 경우 USMCA로의 변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통상 분야에 있어 멕시코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투자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였음.22)

3. USMCA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2018.10.1일 USMCA와 NAFTA는 매우 다른 협정이라 언급하였으나, 실질

적으로 USMCA는 NAFTA의 기본 틀과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일부 핵심 분야에서 구조 및

내용이 수정되고 대상이 확대된 형태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음.23) NAFTA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음.24)

① 관세 장벽 완화/철폐 - NAFTA는 발효 후 15년에 걸쳐 북미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와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철폐를 규정하였음. 일부 관세는 즉시 철폐, 대부분

은 10년 이내 단계적 철폐 대상이며, 유리제품/신발/세라믹 타일 등 미국의 민감 수입 품목은 장

기적인 철폐 일정을 부여받음.

(섬유 및 의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북미지역 내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10년 동안 단계적

으로 철폐함. NAFTA 이전에는 멕시코산 미국 의류 수입의 65%가 무관세 및 쿼터 없이 수입되

었으며, 나머지 35%는 평균 17.9%의 관세율을 적용받음. 멕시코의 미국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

한 평균 관세는 16%, 일부 상품에는 최대 20%의 관세가 부과되었음.

(자동차 및 부품) 자동차, 경트럭(light trucks), 엔진 및 변속기는 역내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 RVC) 62.5%(기타 차량 및 자동차 부품의 경우 60%) 원산지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 관세

는 폐지됨. NAFTA 이전 미국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자동차 2.5%, 경트럭 25%, 자동차 부품

3.1% 관세를 부과하였음. 미국과 캐나다 자동차 제품에 대한 멕시코 관세는 자동차 및 경트럭

20%, 자동차 부품 10-20%이었음.

21) ibid.
22)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The USMCA Could Strengthen Mexico's Hand on Trade”, 

(October 4 2018) available at https://www.cigionline.org/articles/usmca-could-strengthen-mexicos-hand-trad
e/

23) TIME, “Trump’s NAFTA Replacement Largely Maintains the Status Quo on Free Trade”, (October 1, 
2018) available at https://time.com/5411444/nafta-trump-deal-usmca/

24) supra note 2,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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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세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설탕과 옥수수 등 민감 품목은 장기 철폐 대상임.

NAFTA 발효 당시 미국-멕시코 간 농업 교역의 약 절반이 무관세로 전환됨. NAFTA 이전에도

미국-멕시코 간 관세는 대부분 상당히 낮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2% 관세가 부과되

었음.

② 서비스 무역 -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비차별 대우, 국경 간 판매 및 진입, 투자, 정보 접근

과 관련된 특정 권리를 부여함. 각국은 특정 분야 제외 및 유보 조항을 설정, 해상 운송(미국), 영

화 및 출판(캐나다), 석유 및 가스 시추(멕시코) 등임.

③ 외국인 투자 - NAFTA는 상당한 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며, 투자자와

NAFTA 회원국 간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규정하였음. 국가별 자유화 약속과 멕시코 에너지 부문,

국가 안보, 캐나다 문화 산업 관련 예외 조항이 포함되었음.

④ 분쟁해결절차 - NAFTA는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초기 협의 및

NAFTA 무역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중재 패널 절차가 포함됨. 아울러 반덤핑 및 상계관

세 결정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분쟁해결 조항도 규정하고 있음.

⑤ 노동 및 환경 부속 협정(side agreements) - NAFTA 협정문에는 노동 및 환경 조항이 포

함되지 않음. 이에 노동․환경계 반대에 직면하는 등 NAFTA 좌초 위기가 있었음. 빌 클린턴(Bill

Clinton)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 대표단과 함께 NAFTA 부속 협정으로 ‘북미

노동협력협정(NAALC)’과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에 합의, 1994.1.1일 NAFTA와 같은 날에

발효되었음.

NAFTA와 USMCA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으며, 재협상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었음. 2019.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

는 USMCA 초기안(initial version)은 6년 후 17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GDP의 경우

0.35% 증가시킬 것이라 평가하였는데, 이는 “보통(moderate)” 수준이라고 평가함.25) 이하에서

는 NAFTA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USMCA 주요 내용을 확인함.26)

25) CNN, “6 key differences between NAFTA and the USMCA deal that replaces it”, (December 17, 2019) 
available at https://edition.cnn.com/2019/12/10/politics/nafta-us-mexico-canada-trade-deal-differences

26)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MCA vs NAFTA”, available at https://www.trade.gov/usmca-vs
-nafta; USTR, “United States-Mexico-Canada Trade Fact Sheet Modernizing NAFTA into a 21st Centry Tr
ade Agreement”, available at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united-states-m
exico-canada-agreement/fact-sheets/modern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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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 vs. USMCA > 

NAFTA 22개 장(chapter) USMCA 34개 장
제1장   목적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적 정의
제2장   일반 정의 제2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의 시장접근
제3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의 시장접근 제3장   농업
제4장   원산지 규정 제4장   원산지 규정 
제5장   세관절차 제5장   원산지 절차 
제6장   에너지 및 기초 석유화학 제6장   섬유 및 의류 
제7장   농업 및 SPS 조치 제7장   세관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8장   비상조치 - 세이프가드 제8장   멕시코의 탄화수소 소유권 인정
제9장   TBT 표준 관련 조치 제9장   SPS 조치 
제10장  정부조달 제10장  무역구제
제11장  투자 제11장  TBT

제12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2장  부문별 부속서 
(화학물질, 화장품,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성능기
준,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제13장  통신 제13장  정부조달
제14장  금융 서비스 제14장  투자
제15장  경쟁정책, 독점 및 국유기업 제15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6장  사업자의 일시적 입국 제16장  사업자의 일시적 입국
제17장  지식재산 제17장  금융 서비스
제18장  공표, 통보 및 법률 운용 제18장  통신
제19장  반덤핑상계관세판정심사 제19장  디지털 무역
제20장  제도적 장치 및 분쟁해결절차 제20장  지식재산권
제21장  예외 제21장  경쟁정책
제22장  최종규정 제22장  국영기업 및 지정 독점기업

제23장  노동
* 북미환경협력협정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제24장  환경
제25장  중소기업
제26장  경쟁력

* 북미노동협력협정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제27장  반부패
제28장  모범규제관행
제29장  공표 및 행정절차
제30장  행정 및 제도 규정 
제31장  분쟁해결
제32장  예외 및 일반 규정
제33장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 문제
제34장  최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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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NAFTA의 기존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고, 캐나다 유제품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이 담김. 특

히 캐나다의 경우 6, 7등급 우유를 폐지하고 수출 페널티를 적용하여 캐나다 유제품이 미국

제품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던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27) 또한 탈지분야, 농축유단백, 영

유아용 조제분유가 일정 수량 이상 출하될 경우에도 수출 페널티를 적용함. 그밖에 유전자

편집 등 신기술을 포함한 농업 생명공학 협력을 다룸.

(2) 관세, 원산지증명서

NAFTA 하에서 무관세 품목은 USMCA에서도 무관세임. 캐나다는 유청과 마가린 관세를 철

폐할 예정임. USMCA는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원산지 증명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data elements) 제출을 요구함.28)

(3) 원산지 규정

NAFTA와 USMC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roduct-Specific Rules, 이하 ‘PSR’)은 유사

하며, 역내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 이하 ‘RVC’)을 산출함. 그러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일부 철강 및 화학제품 등에서는 차이가 있음. 특정 부문에서 USMCA는 NAFTA 보다

더 높은 RVC를 요구함.

① 화학 - NAFTA에서와는 달리 원산지 결정기준에 가공공정기준을 추가함. HS코드 제28장부터

제39장에 이르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8가지 공정(화학반응, 정제, 입자크기 변화, 분리금지 등)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함. 이는 한미 FTA 등 미국이 체결한 여타의 무역

협정과 동일한 내용임.29)

27) 6, 7등급 우유는 2017년 초에 캐나다가 자국 낙농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한 우유가격제도로 이를 폐기함으로
써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낙농시장 겁근성이 확대됨. 조문희, 권혁주, 강민지, “NAFTA 재협상(USMCA) 결
과: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8. No.36, (2018.10.19), p.5. ; 설송이, 제현정, “미국-멕
시코-캐나다 협정(USMCA) 주요내용과 시사점”, 「KITA 통상 리포트」, vol.23, (2018.10), p.8. 

28)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인증자 표시), 인증자 이름 및 주소, 수출자 이름 및 주소, 수입자 이름 및 주
소, 상품명 및 HS코드 6자리, 상품이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기준, 원산지포괄증명기간
(blanket period), 인증 서명 및 날짜 등. 2,500 달러 이하 수입품에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음. 

29) KOTRA,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0-012, (2020.6),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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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강 - HS코드 제73장에 해당하는 일부 철강 및 철 제품에 대해 중량 기준 철강의 70%가 북

미산일 것을 요구함.

③ 섬유 - 봉제실(sewing thread), 좁은 신축성 직물(narrow elastic fabrics), 주머니 안감 직물

(pocketing), 코팅 직물(coated fabrics)을 북미지역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함. USMCA 원산지 규정

예외조항이 남용되어 북미지역 공급망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세특혜수준(Tariff Preference

Levels, 이하 ‘TPL’)을 재조정함.30)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미국 수입에 대한 일부 TPL은 축소

하는 한편, 캐나다로의 미국산 의류 및 기타 완제품 수출에 대한 PTL은 대폭 확대하여 미국 제조

업체에 상당한 신규 수출기회를 제공함. 또한 USMCA를 통해 제조업체는 북미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섬유 원자재(예: 레이온 섬유 및 겉으로 보이는 안감 원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원

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허용되는 비원산지 원료의 허용 한도 비율이 7% → 10%로 상향됨.

④ 자동차 - USMCA 발효 후 3년에 걸쳐 자동차 및 경트럭의 RVC를 62.5% → 75%로 단계적

으로 상향하였음. 아울러 발효 후 4년, 7년 두 단계에 걸쳐 중형 및 대형 트럭의 RVC는 70%로

상향하였음. 적격 차량(qualifying vehicles)의 일정 비율이 북미지역 공장 또는 시설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최소 16달러인 근로자에 의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최초의 노동가치비율(Labor Value

Content, 이하 ‘LVC’) 규정을 포함하였음. 자동차용 핵심, 주요 및 보완 부품의 RVC를 높이고 엔

진, 변속기, 차축, 서스펜션,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은 북미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역

내에서 조달되는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핵심 부품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자동차 생산업체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최소 70%는 북미산을 사용하여야 함.31)

(4) 금융 서비스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최초로 금융 데이터 현지화 의무 요건 금지를 규정함. 이는 금융 규

제기관이 규제 및 감독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30) 관세특혜수준이란 협정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특혜쿼터를 의
미함. USMCA는 특혜관세 대상 물량 축소에 합의한 대신 원산지 기준 미충족 품목도 일정 물량까지 특혜관
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섬유류 관세특혜수준 규정을 인정함. KOTRA, 법무법인 광장, “USMCA 원산지 규정 
해설서 -자동차․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KOTRA 자료」 20-201, (2020.11), p.13.

31)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통해 한국, 일본, 독일 등 자동차 부품 공급 국가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낮
아져 북미지역의 일자리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는 전망이 있었음. 원산지 규정에 따른 비율 미충족시 2.5% 
관세가 부과됨. 따라서 자동차 구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음. TACNA, “The Primary Differen
ces Between NAFTA and USMCA”, (January 13, 2022) available at https://tacna.net/the-primary-differ
ences-between-nafta-and-us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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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건으로 합의된 것임.

(5) 디지털 무역

기존 NAFTA에서는 없었던 장으로 기존 모든 국제협정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디지털 무

역 분야를 규정하고 있음. 전자책, 비디오,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등 전자적으로 배포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차별적 조치 적용 금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보장, 개인정

보보호에 대한 호환성 증진, 전자 인증 및 전자 서명 허용을 통한 디지털 거래 촉진, 소비자

와 기업의 기밀정보보호, 데이터 현지화 금지, 컴퓨터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 방

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6) 지식재산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완전한 내국민대우 부여,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

(NAFTA 50년 규정)으로 연장,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람의 생존기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 발행 이후 75년으로 규정함. 또한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에 대한 면책(safe harbors) 규정을 마련함. 무역협정 중 지리적 표시 보호 시스템에 대한 가

장 강력한 적법절차 및 투명성 요건을 규정함.

(7) 노동

미국 무역협정 중 가장 강력한 노동권 보호 조항이 포함됨. 노동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NAFTA 재협상 주요 목표 중 하나였음. 멕시코의 단체교섭에서의 노동자 대표에 대한 부속

서 체결은 주요 성과로 거론됨.32) 멕시코는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인정하며, 단체협약에

대한 노동자의 비밀투표 보장 등 구체적인 입법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권 인정 및 이행,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노동법 집행 강화 등이 포함됨.

(8) 환경

32) ANNEX23-A(WORKER REPRESENTATION IN COLLECTIVE BARGAINING IN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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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旣체결 무역협정 중 집행 가능한 의무에 있어 가장 포괄적인 환경 보호 규범을

USMCA 본문에 수록함. 야생동물, 목재, 어류의 불법거래 금지, 대기질 개선 및 해양 쓰레기

방지 및 감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적절한 절차 보장 등이 포함

됨. 또한 불법, 비신고, 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IUU) 어업 포함, 특정 유해 수

산보조금 금지, 다자간 환경협정 관련 의무 유지/이행 등에 대한 규정도 삽입되어 있음.

(9) 분쟁해결절차

NAFTA는 (i)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nvestor-State-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ii)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별도의 분쟁해결 패널, (iii) 협정 적용 또는 해석에 대한 국

가 간 분쟁해결 등 3가지 메커니즘을 담고 있음. USMCA 역시 동일한 3가지 메커니즘을 포

함하고 있으나, 미국-캐나다 간 ISDS 폐지, 미국-멕시코 간 ISDS 축소 유지 등 ISDS는 광

범위하게 수정됨.33) 한편, USMCA는 제31장 분쟁해결 부속서에서 노동 분야 신속해결 메커

니즘(Rapid Response Mechanism, 이하 ‘RRM’)을 도입함.34) 이는 미국-멕시코, 캐나다-멕시

코 간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 내 사업장에 대해 노동기준 미준수와 관련하여 조사를 요

청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구제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

임.35)

(10) 기타

USMCA 제32.10조는 비시장 국가(Non-Market Country)와의 FTA를 규정함. 비시장 국가와

FTA 체결시 최소 3개월 전에 타방 당사국에 FTA 개시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서명 30일

이전에 타방 당사국이 협정 전문(全文)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비시장 국가와

FTA 발효시 타방 당사국은 6개월 통지로 USMCA를 종료하고, 동 협정은 다른 두 당사국

간의 양자협정으로 대체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함. 한편, NAFTA와의 주요한 차이점 중 하나

33) 각각 NAFTA 제11장(USMCA 제14장), 제19장(USMCA 제10장), 제20장(USMCA 제31장)에서 규정하고 
있음. 국가 간 분쟁 메커니즘의 경우 USMCA 제31장은 NAFTA 제20장의 주요 골격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
으나, 패널 구성 저지(panel blocking)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 이하 
‘FTC’) 협의 절차 생략, 명부(roster) 작성 방식 변경 등 절차적 개선사항 등을 도입하였음. 

34) ANNEX 31-A(Facility-Specific 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 ANNEX 31-B(Canada-Mexico 
Facility-Specific 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 

35) 이천기,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연구자료 22-09」, (2022.12),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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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정 발효 후 16년 경과 후 협정이 만료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임. 다만, 6년마다 공

동 검토를 통해 갱신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운용하기로 함. 아울러 USMCA는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 문제 내용을 삽입,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한 자국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

고 환율 관련 투명성 의무 요건을 규정함.

III.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USMCA 개정 논의

1. 개관

2018.10월, 트럼프 대통령은 USMCA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현대적이고, 최신의 균형 잡

힌 무역협정으로, 역대 가장 진보된 근로자 보호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자평한 바 있

음.36) 그러나 이후 2024.10월, 당시 후보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 토론회에서 취임과 동시

에 USMCA 6년 재협상 조항을 발동하겠다는 의사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식적 통보할 것이

라고 공개 발언함.37)

원칙상 USMCA 제34.7조(검토 및 기간연장) 1항에 따라, USMCA는 발효일로부터 16년 동안

유효하게 존속하되, 각 당사국이 다음 16년 동안 협정 유지를 원하지 않으면 종료됨(2036년

종료 예정). 2항은 ‘공동 검토(joint review)’를 규정, 발효 이후 매 6년마다 USMCA 위원회38)

가 협정 운용을 검토하고, 각 당사국이 제출한 권고사항을 논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도

록 되어 있음. 각 당사국은 동 회의 개최 최소 1개월 전까지 권고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공

동 검토 시 3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USMCA 존속 기간을 16년 더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서

면으로 확인하여야 함. 이처럼 USMCA는 일몰조항을 통해 6년마다 협정 성과를 평가하고 갱

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39)

36)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Trump on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October 1, 2018) available at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
t-trump-united-states-mexico-canada-agreement/

37) CNN, “Trump wants to renegotiate his own trade deal with Mexico and Canada”, (October 14, 2024) 
available at https://edition.cnn.com/2024/10/14/politics/usmca-trump-renegotiate. 당시 발언 전문(全文)은 다음 
참고. https://rollcall.com/factbase/trump/transcript/donald-trump-speech-detroit-economic-club-october-10-20
24/

38) USMCA 제30.1조에 따라 3개국은 FTC를 설립하여 동 협정 이행 및 운영 관련 사항, 협정 개정 제안, 작업
반 업무 감독 등의 역할을 부여하기로 함. 

39) 어느 한 당사국이 협정 갱신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USMCA 잔여 존속 기간 동안 매년 회의를 열어 공
동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34.7조 4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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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USMCA 최초 공동 검토 시기는 2026.7월로 예정됨. 그러나 각 당사국의 권고 및

제안사항을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을 채택할지 등 공동 검토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이나 지침은 부재함. 일각에서는 USMCA 제34.7조 공동 검토 관련 조항에 실질적인 또는 포

괄적인 재협상(renegotiation)을 시사하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함.40) 그러나

USMCA 규정상 의무화 된 ‘공동 검토’는 필요에 따라 정치적 의지를 통해 ‘재협상’ 단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 USMCA는 ‘공동 검토’를 통해 별도의 비준 절차가 요구되는 혹은 약식

의 신규 협정으로 부분/전면 수정 또는 대체될 수 있음. 그렇지 않다면 ‘공동 검토’를 통해

USMCA를 종료하고 새로운 대체 협정에 합의하는 등의 선택지도 고려할 수 있음. 이는 3개

국 합의의 영역임.

2025.8월 현재 기준 3국 간 공동 검토 논의가 공식화 되지 않은바, 이에 각 국의 국내절차 및

논의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물론 USMCA 규정상 제31장(분쟁해결), 제34.3조(개정)를

활용하여 조기 검토(early review options) 진행도 가능함. 이에 따라 2026.7월 이전 양자 협

의나 예비 검토 단계를 통해 신속한 공동 검토를 추진하거나 잠재적인 재협상으로 진입할 수

있음.41)

3개국 간에 USMCA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USMCA는 2036년까지 유효

하게 존속함. 그러나 연장이 불발될 경우 북미 역내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 구조적인 불

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미국의 對中 경쟁 구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

래될 수 있음. 한편으로 USMCA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통상정책 성과로서 언급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협정의 전면적 종료/폐기보다는 ‘공동 검토’를 활용한 선별적 개정 또는

재협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2. 국가별 논의 동향

(1) 미국

40) Juan Carlos Baker, Diego Marroquín Bitar, and Earl Anthony Wayne, 「A Practical Guide to the 
USMCA 2026 Review: 3 Principles, 5 Rules for Success」, Wilson Center, Mexico Institute, Canada 
Institute, (November 2024), p.2. 

41) American Chamber Mexico, “USMCA Review Process” available at https://amcham.org.mx/usmca-review-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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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일 취임 당일 AFTP에 관한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가 발표됨. 동

각서에서는 통상정책을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간주,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문제 해결

과제’ 중 하나로 USMCA를 언급함(Section2(d)).42) 미국 관련법에 따라43) USTR 대표는

2026.7월에 예정된 USMCA 검토 준비를 위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의 수장과 협의하여

USMCA가 미국 근로자, 농부, 목장주,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고, 미국의 협정 참여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여야 함.

절차상 공동 검토가 시작되기 최소 270일 전에 연방관보에 이에 대한 공지를 게재하여야 하

며, 공청회 등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따라서 USTR은 2025.10.4

일부터 청문회를 통해 협정 운용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public consultation

process)를 밟아야 함. 이후 2026.1.3일까지 USMCA 성과 평가 및 향후 조치에 대한 권고안,

협정 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한편, AFTP 각서에 따라 2025.4.1일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USMCA 재협상’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보고서 자체는 비공개인바, 다음과 같은 요약본을 공개함.44) 트럼프 1기 행정

부 시절 미국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NAFTA를 USMCA로 대체하였음. USMCA는 미국 수출

업체들에게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조업의 미국 리쇼어링(reshoring)을

장려하는 규정을 채택하였음. 또한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추어 협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혁신적인 검토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음. 미국의 USMCA 이행법에 따라 USTR은 2026.7월 이

전 검토 절차를 개시하여야 함. 특히 비시장 경제 품목의 미국 유입을 줄이기 위한 원산지

규정 강화, 특히 캐나다로의 유제품 수출을 위한 시장 접근성 확대, 에너지 부문 등 멕시코의

차별적 관행 해결을 위한 조치를 비룻하여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힘.

한편, 2025.2.1일(4일 발효)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유독성 펜타닐(fentanyl)을 비롯한

42) The White House, “America First Trade Policy”, (January 20, 2025) available at https://www.whitehouse.gov/
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43) 19 U.S. Code §4611-Participation in joint review with Canada and Mexico regarding extension of the 
term of the USMCA and other action regarding the USMCA.

44) The White House, “Report to the President on the America First Trade Policy Executive Summary”, 
(April 3, 2025) available at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4/report-to-the-president-
on-the-america-first-trade-policy-executive-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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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미국 유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캐

나다 에너지 제품의 경우 10%) 부과를 명령하였음.45) 이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평균 관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은 특권인 반면, 2023년

기준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임. 또한 관세는 국익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검증된 도구(leverage)로 트럼프 대통령은 가용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 미국

인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밝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세 압박이 2026.7월

USMCA 공동 검토 예정 시점보다 더 빠르게 협정 재협상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전망

하는 시각도 있었음. 관세 위협을 이용해 USMCA 자동차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멕시코와 캐

나다의 자동차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는 것임.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케빈 크레이

머(Kevin Cramer) 상원의원(공화당, 노스다코타)은 USMCA 재협상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음. 반면,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당, 테네시)은 관세 위협을

USMCA 재협상 도구로만 보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함.46)

한편, 지난 2025.5.6일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 간 진행된 회담

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USMCA가 “과도기적 협정(transitional deal)”이라고 언급하며, 협정 연

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음.47) 또한 재협상을 고려하겠다고 하면서도 ‘필요한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기자들에게는 USMCA는 모두에게 좋은 협정이라고

언급함.48)

45) Executive Order 14193 of February 1, 2025(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
ross Our Northern Border). available at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
g-duties-to-address-the-flow-of-illicit-drugs-across-our-national-border/; The White House, “Fac
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mposes Tariffs on Imports from Canada, Mexico and China”, (Febr
uary 1, 2025) available at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
d-j-trump-imposes-tariffs-on-imports-from-canada-mexico-and-china/.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및 펜타닐 위험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상의 
국가비상사태를 구성한다고 보았음. IEEPA는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비상
한(unusual)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포괄적
인 경제 활동 관련 조사, 제재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46) The Wall Street Journal, “Trump Pushes for Early Renegotiation of U.S. Trade Deal With Mexico, Can
ada”, (January 21, 2025) available at https://www.wsj.com/world/americas/trump-pushes-for-early-ren
egotiation-of-u-s-trade-deal-with-mexico-canada-c8f9f371?mod=livecoverage_web

47) Inside U.S. Trade, “Trump: ‘Transitional’ USMCA may no longer be ‘necessary’”, (August 13, 2025) 
available at 
https://insidetrade.com/daily-news/trump-transitional-usmca-may-no-longer-be-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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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20일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은 CBS 방송에 출연, 2026.7월

로 예정된 공동 검토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보호를 위해 내년에 USMCA

를 재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음. 특히 미시간과 오하이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를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함.49)

(2) 멕시코

2024.10월 트럼프 당시 후보자가 취임과 동시에 USMCA 재협상 조항을 발동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멕시코 일각에서는 USMCA ‘공동 검토’가 재검토에 그치지 않고 ‘재협상’으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당시 트럼프 후보자 발언을 살펴보면, USMCA 검토 조항은 멕시코와 캐

나다는 원치 않았던 규정으로 가장 어렵게 얻어낸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고, 특히 미국 자동

차 산업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해당 발언 이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USMCA 재협상이 멕시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 이에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

았으나, 현행 USMCA의 한계(limitations)를 인정하며, 검토가 개시되면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3개국의 경제는 고도로 통합되어 있고, 서로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강조하였음.50)

2024.6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

교장관(現 산업부 장관)과의 회견에서 양자 관계 및 2026년 USMCA 재검토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회견 후 셰인바움 대통령은 USMCA 재검토가 동 협정 증진을 위한 ‘사소한 재검토

(minor review)’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51)

48) CNN, “Trump questions whether USMCA deal is "necessary anymore," but vows to "be friends with C
anada"”, (May 7, 2025) available at https://edition.cnn.com/politics/live-news/trump-president-administration-
news-05-06-25#cmacpqpkd00003b6nhwhv61ra

49) Fox Business, “Trump ‘absolutely’ going to renegotiate USMCA, Lutnick says”, (July 20, 2025) available 
at https://www.foxbusiness.com/politics/trump-absolutely-going-renegotiate-usmca-lutnick-says

50) Mexico News Daily, “Trump promises to ‘renegotiate’ USMCA treaty if elected”, (October 11, 2024) 
available at https://mexiconewsdaily.com/politics/trump-renegotiate-usmca-treaty-if-elected/

51) Latin News Daily, “In brief: Mexico and Canada discuss USMCA”, (June 27, 2024) available at 
https://www.latinnews.com/component/k2/item/101953-in-brief-mexico-and-canada-discuss-usmca.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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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일 취임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USMCA의 수호 및 개선을 최우선 통상의제로 설정하

였음. 다만 구티에레스(Luis Rosendo Gutierrez Romano) 멕시코 경제부 통상차관은 멕시코가

USMCA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준비하고 있지만, 완전한 재협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음. 또한 멕시코 정부는 반도체, 전기 자동차, 배터리, 희토류, 전자, 의료 장비,

섬유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산업 정책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힘.52)

2025.5.27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2026.7월에 예정된

USMCA 공동 검토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은 이르면 9월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한 바 있음.53) 이에 따르면 멕시코는 최근의 투자 감소, 성장 둔화 등의 주요 원인으로 트럼

프發 관세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음. 미국이 멕시코 전체 상품 수출의 80%를 차지하며 미

국과의 무역협정으로 미국 최대의 무역 교역국이 된 이상, USMCA는 멕시코 경제에 필수적

이라는 인식이 강함. 다만, 불법 이민과 펜타닐 문제에 있어 양자 차원에서 먼저 해결하고 미

국 소비자들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느끼는 등 USMCA 재협상 시기를 최대한 보

류하고자 하였으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장기적인 확실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를 인지하고 있음. 멕시코 자동차부품협회(National Auto Parts Association)의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신규 투자가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USMCA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멕시코의 경우 USMCA 검토 또는 재협상 등 오히려 신

속한 진전으로 불확실성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3) 캐나다

캐나다 하원 국제통상상임위원회(House of Common's Standing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54)는 2024.5.30일부터 2026.7월에 예정된 ‘USMCA 검토 연구’를 진행하였음.55) 2024.6.4

ml
52) White&Case, “North America Prepares for 2026 USMCA Review and Potential Renegotiation”, (November 

14, 2024) available at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north-america-prepares-2026-usmca-revi
ew-and-potential-renegotiation

53) Reuters, “Mexico hopes early review of USMCA can end uncertainty, revive flagging investment”, (Ma
y 30, 2025) available at https://www.reuters.com/world/americas/mexico-hopes-early-review-usmca-c
an-end-uncertainty-revive-flagging-investment-2025-05-30/

54) 1995년-2005년까지 운영되던 외교통상상임위원회는 2006.4월 제39대 국회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며 국
제통상상임위원회로 출범함. 동 위원회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포함한 국제통상정책, 캐나다의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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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회의에서는 전문가 발언도 제시된바, USMCA가 3국 모두에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이라는

점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언급하였음. 아울러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상 무역 관계가 근본적

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미 간 더욱 긴밀한 협력

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2026년 공동 검토는 3국이 북미 경쟁력 강화, 더욱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디지털화에 더욱 부합하는 북미 시장 구축, 그리고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

쟁에서 투자 안정성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북미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개발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함.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공동

검토 이전에 무역 마찰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첨언함.56)

2024.6.11일 개최된 회의에 따르면, 2026년 공동 검토는 3국이 협정 운영을 평가하여 협정의

최신성을 유지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캐나다는 공동 검토 절차가 ‘재협상’이 아니

라 동 협정이 여전히 유효하고 북미 지역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강화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집

중 점검 과정(focused checkpoint)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옹호할 것임을 밝힘.57)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는 관보를 통해 2024.8.17일-10.31일까지 USMCA 운영 및 2026

년 공동 검토를 위한 협정 개선 방안에 대하여 캐나다 국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 바 있음.58)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USMCA는 캐나다의 미국 및 멕시코 시장

진출 촉진뿐만 아니라, 북미 경제 통합과 안정성 증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등에 대해 다룸. 2023.10.17일 Standing Order 108(2)에 따라 동 위원회는 2026년에 예정된 USMCA 검토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3국간 존재하는 무역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검토 절차 전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함. 관련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과 최소 5차례 회의를 개최한 후 조사 결과 및 권고안을 하원에 보고하여야 함. https://www.international.g
c.ca/transparency-transparence/briefing-documents-information/parliamentary-committee-comite-parle
mentaire/2023-06-13-ciit.aspx?lang=eng#1

55) 기록에 따르면 2024.5.30일, 6.4일, 6.6일, 6.11일, 6.13일, 12.4일에 걸쳐 ‘2026 CUSMA REVIEW’를 안건
으로 다루었음. 12.4일에는 비공개로 초안(draft report) 검토를 진행하였음. https://www.ourcommons.ca/
committees/en/CIIT/StudyActivity?studyActivityId=12563470

56)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서 USMCA 이니셔티브를 담당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발언임. 
Joshua P. Meltzer, “2026 CUSMA Review”, Commentary Testimony, (June 4, 2024). available at 
https://www.brookings.edu/articles/2026-cusma-review/#:~:text=It%20(%202026%20CUSMA%20Revie
w%20)%20is,)%20and%20its%20joint%20review%20in%202026.

57) https://www.international.gc.ca/transparency-transparence/briefing-documents-information/parliamentary
-committee-comite-parlementaire/2023-06-13-ciit.aspx?lang=eng#2

58) Government of Canada, “What we heard report: Consulting Canadians on the operation of the Canada-
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January 7, 2025) available at https://international.canada.ca/en/global-
affairs/consultations/trade/2024-08-17-cusma-operation/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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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됨. 취합된 의견의 80% 이상은 산업 및 경제 단체에서 제출되었는데, USMCA의 보

호 및 갱신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음. 특히 캐나다 정부가 동 협정 검토에 앞서 무역 관

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음.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북미 지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제3국의 불공정한 비시장 정책 및 관행에 대해 3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그밖

에 ISDS 메커니즘 재도입,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을 반영한 디지털 무역 장 개정, 첨단

기술을 위한 분야별 부속서 마련, 미국과 주요 광물 공급망 보안 강화, 환경 기준이 낮은 국

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공동대응 마련 등이 제안되었음.

2025.5월 공개된 Question Period Notes59)에 따르면 (i) 2026 USMCA 공동 검토 진행 현황에

대해 농업농산식품부 측은 USMCA는 북미 지역 전체를 강화하는 성공적인 3자 협정으로 북

미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안보 증진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2026년이든 그 이전

이든 언제든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60) (ii) 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품에 부당한 관세

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USMCA 공동 검토에 어떻게 접근할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 관련, 캐나다 외교부는 미국이 2026.7월 이전에 USMCA를 검토하고 재논의(revisit)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정리함.61)

한편, 2025.7.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25% → 35%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8.1일 발효)하였음.62) 펜타닐 및 불법 약물 위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그 간의 조치

에 대해 캐나다가 지속적으로 방관하고 보복한 점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를 인상한 것이라고

밝힘. 다만 USMCA에 따른 관세 혜택 상품은 IEEPA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임.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의 보복 조치를 질의하는 기자들에게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협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힘. 아

울러 공동 검토는 약 9개월 후에 시작될 것이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침.63) 그러나

59) 정부부처 장관이 하원의원과의 질의응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브리핑 문서로, 캐나다 정보접근법
(Access to Information Act)에 따라 공개됨. 

60) https://search.open.canada.ca/qpnotes/record/aafc-aac%2CAAFC-2025-QP-00060
61) https://search.open.canada.ca/qpnotes/record/dfatd-maecd%2C00043-2025
62) Executive Order,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

der”, (July 31, 2025) available at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amendment-
to-duties-to-address-the-flow-of-illicit-drugs-across-our-northern-border-9350/

63) Politico, “Carney on Trump: ‘We’ll speak when it makes sense’”, (August 5, 2025) available at https://
www.politico.com/news/2025/08/05/carney-no-rush-speak-trump-004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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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그 포드(Doug Ford) 온타리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조기 재협상을 원하는

바,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하였음.64)

3. 쟁점별 및 산업별 논의 동향

USMCA 제34.7조 2항은 USMCA FTC가 공동 검토를 실시하고, 각 당사국은 동 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 개최 최소 한 달 전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FTC는 2024.5.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 동 회의가 공동 검토를 위한 4년차임을 상기하며, 향

후 2년 동안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음.
65) 제5차 FTC 회의에서 USMCA 공동 검토 및/또는 재협상 등의 일정 및 범위가 구체적으

로 논의될 수 있음. 당초 제5차 회의는 2025년 캐나다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8월 현재

기준 공식 언급은 없음. USMCA 공동 검토 논의에 따라 사소한 수정부터 중대한 개정, 종료,

대체 협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음.

멕시코 및 캐나다는 USMCA 공동 검토에 대하여 협정 유지 및 연장, 협정 운용 평가 중심의

‘검토’를 선호하되 일부 수정에는 열린 입장이라고 판단됨. 핵심은 미국 입장으로 트럼프 행

정부의 핵심 관심 쟁점에 따라 USMCA 공동 검토의 형태와 범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미국측 의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산업 원산지 규정 수정, 강제노동

수입금지 강화, 중국 기업에 대한 신규 제재 및 제한, USMCA 분쟁해결절차 등이 거론되고

있음.66)

한편, 2025.6.16일 G7 공식 회의 계기 양자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는 30일

이내 “새로운 경제 및 안보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함.67) 양자 회

64) The Globe and Mail, “Ontario Premier Ford expects Trump to target USMCA, says Ottawa should prepare fo
r early negotiations”, (August 7, 2025) available at https://www.theglobeandmail.com/politics/article-ca
rney-cabinet-premiers-us-tariffs/

65) 제4차 회의 이후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메리 응(Mary Ng) 캐나다 수출진흥․국제무역 및 
경제개발부 장관, 라켈 부엔로스트로(Raquel Buenrostro)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함. 특히 USM
CA 협정을 저해하고 3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국 등 타 국가들의 비시장 정책 및 관행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4/may/united-state
s-canada-and-mexico-joint-statement-fourth-meeting-usmcacusmat-mec-free-trade-commission

66) supra note 52.
67) Politico, “Trump, Carney launch 30-day sprint for US-Canada deal”, (June 16, 2025) available at 

https://www.politico.com/news/2025/06/16/trump-carney-us-canada-trade-deal-0040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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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서는 “핵심 광물, 총기 및 마약 밀수, 불법 마약, 국경 안보 및 국방 분야”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이후 6.29일 캐나다 총리는 양국 간 경제/안보 협상 합의가 7.21일까지 완

료될 것으로 언급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포괄적 무역 협상이 되도록 기대하며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이하 ‘DST’)’는 6.30일자로 중단될 것임을

발표함.68) 이는 사실 미국과 캐나다 간 양자 협의가 시작된 이후 캐나다 측이 DST 시행 의

사를 밝히자, 6.27일 미국이 협상을 중단함에 따라 캐나다가 협상 진전을 위해 취한 대응으

로,69) 협상 재개를 위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유화 조치로 보임. DST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

기해 온 무역 마찰 요소 중 하나였음. 2025.8월 현재 양국 간 협상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i) 특정 쟁점별 양자 협상 추진 가능성, (ii) 무역협정 추진시 무역마찰 사전 해소 측면에서

함의가 있음. 물론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USMCA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USMCA 공동 검토 또는 재협상 관련하여 USMCA와 병존하여 핵심 광물, 국경 관리, 안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별도의 양자 협정 체결을 예상할 수 있음.

트럼프 1기 행정부 USTR 부대표였던 마호니(C.J. Mahoney)는 2024.9.19일 개최된 미국의 통

상정책 관련 회의 기조연설에서 2026.7월 공동 검토가 예정되어 있지만 즉각적인 갱신

(immediate renewal)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하였음.70) 미국 입장에서는 갱신되지 않더라

도 2036년까지는 협정이 존속하고, 對美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지만, 갱신에 대한 정치적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임. NAFTA에서 USMCA로의 전환

은 상당한 정치적 합의인바, 향후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USMCA 개정은 용이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보임. 이번 공동 검토에서 USMCA

연장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연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가상 시나리오는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좋은 선택지는 아닐 수 있음.

USMCA 개정 협상이 진행될 경우,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이하 ‘TPA’)도

68) Government of Canada, “Canada rescinds digital services tax to advance broader trade negotiations with t
he United States”, (June 29, 2025) available at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5/0
6/canada-rescinds-digital-services-tax-to-advance-broader-trade-negotiations-with-the-united-states.
html

69) Baker McKenzie, “Canada-US Trade and Security Negotiations: State of Play”, (July 8, 2025) available at 
https://canada-insights.bakermckenzie.com/2025/07/08/canada-us-trade-and-security-negotiations-state-of-pl
ay/

70)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Election Insights: The Future of US Trade Policy”, available at 
https://www.bakerinstitute.org/event/election-insights-future-us-trad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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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야 함.71) NAFTA 재협상시 트럼프 행정부는 2015년 TPA에 따라 NAFTA 재협상

및 현대화를 위한 협상 개시 의사를 의회에 2017.5월 통보, 2018.8.18일에 공식 협상을 개시하

였음. TPA는 2021.7.1일 만료되었고, 미국이 USMCA 개정을 위해 TPA를 요구할지는 현재

로선 확실치 않음.

USMCA 개정 논의는 향후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 (i) 2026년 공동 검토를 통한 단

순 이행 검토로 협정 종료 또는 주요 조항 개정 없이 현행 체제를 유지함. 이미 ‘국별무역장

벽보고서’ 등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USMCA상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72)

(ii) 공동 검토 시 USMCA 일부 규정 수정, (iii) USMCA 연장 또는 종료와 별도로 부속협정

체결(또는 해당 내용 USMCA 삽입), (iv) TPA를 통한 본격적인 재협상 추진 등임. 이에 최

근 USMCA 관련 지속 제기된 쟁점과 미국의 관심 현안은 향후 공동 검토, USMCA 개정,

별도 협상논의의 주요 기반이 되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정리함.

(1) USMCA 旣쟁점

① 자동차 원산지 규정 - 2025.7월 미국 ITC는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73) 이에 따르면,74) USMCA 원산지 규정으로 미국 공급업체는 고용, 매

출, 투자 면에서 이익이었으나,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익과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였음. 또한 멕시코

/캐나다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감소한 반면, USMCA 비회원국 수입은 증가함. 물론 관세, 전기

자동차 보급, 관련 법률 등 외부 요인 영향도 있었으나, 자동차 무역 및 제조에 가장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 것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임. 동 규정으로 공급망 재편, 對美 부품제조 투자가 증가되었

으나, 엄격해진 RVC 요건이 생산비용 증가, 차량 가격 및 재고에 영향을 미침.

71) supra note 40, pp.2-3. 1974년 이래 의회는 무역협정에 대한 미국의 협상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대통령이 협상 과정 전반에 걸쳐 준수하여야 할 요건을 정하는 TPA 법안을 제정하였음. 협상이 종료되면 의
회는 수정 없이 협정에 대한 가부(可否)를 투표함. https://ustr.gov/trade-topics/trade-promotion-authority?. 

72)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이하 ‘NTE 보고서’). 2025.3월 발표된 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 
유제품 시장 수출 확대, 멕시코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사용 금지, 지식재산권, 전자지불서비스 등에 대한 우려
를 제기하며 USMCA상의 의무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73) USMCA 이행법 제202(A)(g)(2)조에 따라 미국 ITC가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미국 경제, 자동차 
산업 및 기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임. 격년으로 5회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
음. 금년은 두 번째 보고서에 해당함. ITC,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Economic Impact and 
Operation, 2025 Report”, (July 2025), p.17. 

74) CBT News, “USMCA rules boost U.S. parts, raise prices, and slow vehicle output”, (July 10, 2025) 
available at https://www.cbtnews.com/usmca-rules-boost-u-s-parts-raise-prices-and-slow-vehicle-out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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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정책협의회(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는 2026년 USMCA 공동 검토가 동

협정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특히 자율주행시스템 등

전기 자동차 관련 추가 기술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음.75) 철강 업계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역내

원산지 규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동차 제조업계는 너무 엄격한 규제로 인해 NTR

관세율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유연한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76) 캐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더 엄격한 RVC 요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77)

2025.3.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proclamation)을 공포

함.78) 미국 판매 자동차의 약 절반만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산업 기반과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

되고, 전 세계 자동차 생산에서 미국 점유율이 정체되어 있으며, 자동차 산업 종사자 수도 개선되

지 않았다는 것임.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리쇼어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만, 단기 이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국 기업의 멕시코 니어쇼어링(nearshoring)에 대해 USMCA

상의 관세 혜택은 향유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USMCA를 뒷문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바,79) 이를 방지할 원산지 규정 등을 조치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LVC 요건을 “내구재 제조업 최저임금(durable goods manufacturing

minimum wage)”으로 전환, 대형 트럭에 대한 특혜 관세율 폐지 등 전반적인 재논의 지지를 표명

함. 전미철강노조(US Steelworkers) 또한 LVC 요건 개선 등을 지지하고 있음.80)

② 캐나다 유제품 시장접근 - USMCA를 통해 미국산 유제품의 對캐나다 수출은 2020년 이후

34%(약 5.19억 달러 매출) 증가함. 그러나 캐나다의 정교한 시장 보호 전략으로 협상된 쿼터 접근

권의 42% 정도만 확보한 상황임. 미국의 對캐나다 유제품 수출량은 쿼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75)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 기존 USMCA 자동차 부품 목록이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2026.7월 공동 검토 이전 관련 대응을 촉구함. supra note 73, p.153.

76) ibid., pp.58-59. 
77) BMO Economics, “CUSMA Turns Five”, (July 4, 2025) available at https://economics.bmo.com/en/publications/de

tail/90786838-c0e4-4b1f-a7af-31a4bc6fe31c/#:~:text=Unlike%20its%20predecessor%2C%20NAFTA%
20(North,during%20the%202026%20joint%20review

78) The White House,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Ma
rch 26, 2025), available at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adjusting-imports-o
f-automobiles-and-autombile-parts-into-the-united-states/

79) VOA, “China's backdoor to US markets may be closing soon”, (February 28, 2025) available at 
https://www.voanews.com/a/china-s-backdoor-to-us-markets-may-be-closing-soon-/7993320.html

80) supra note 73,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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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캐나다의 시장접근 약속 이행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됨.81) 트럼프 대통령

은 캐나다 유제품 업계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미국 낙농업자들에게 최대 400%의 관세를 부과

하여 무역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82)

한편, 2025.6.26일 캐나다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무역협정에서 캐나다 관세율 할당량을 확대하거나

유제품, 가금류 또는 계란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

(C-202)이 왕실재가(Royal Assent)를 받음.83) 육우농가 등 캐나다 내부에서는 동 법안이 캐나다

정부의 유연성을 크게 제한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이 제기되었음.84) 미국 낙농업계는 동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85)

③ 분쟁해결절차 - 이와 관련한 개정 논의는 활발한 편은 아님. 다만, USMCA 제31장에는 패널

또는 RRM 보고서의 구속력을 부과하는 규정이 부재한바, 이에 대한 고려 필요성이 논의됨.86) 즉,

패널이 분쟁 당사국의 조치가 USMCA 의무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더라도, 문제 당사국은 해당

조치를 수정․철회할 법적 의무가 없음. 미국 역시 국내법상 패널 보고서가 미국법에 구속력을 가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당사국이 문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상대국은 협정의 혜택

을 정지하거나 다른 구제책을 부과할 수 있음. 미국에 대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교

역 상대국으로부터 무역상 보복 또는 혜택 정지라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의회는 해

당 법률의 수정․폐지를 검토할 수 있음. 패널 보고서의 구속력 부여 등에 대한 논의가 USMCA

공동 검토 또는 개정 협의에서 거론될 수 있음.

④ 노동 및 환경 - 미국 제조업 부문 對멕시코 무역적자는 멕시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미국

근로자에 비해 1/10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인함. 노동권 측면에서도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81) supra note 77.
82) Dentons, “Canadian dairy sector at the heart of trade tensions: Trump’s tariff letter and Canada’s supply 

management system”, (July 14, 2025) available at https://www.dentons.com/en/insights/newsletters/2025/j
uly/14/trump-2-0-navigating-change-in-canada/canadian-dairy-sector-at-the-heart-of-trade-tensi
ons

83) Parliament of Canada Legis info, “C-202: An Act to amend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Act (supply management)”, available at https://www.parl.ca/legisinfo/en/bill/45-1/c-202

An Act to amend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Act(supply management)
84) supra note 82; Beef Farmers of Ontario, “BFO Statement on the Passing of Bill C-202”, (June 18, 202

5) available at https://www.ontariobeef.com/communications/news-media/statement-on-the-passing-of
-bill-c-202/#:~:text=CCA%20Statement%20on%20Bill%20C%2D202:%20An%20Act,the%20adoption%2
0of%20Bill%20C%2D202%20through%20Parliament.

85) Dairy News Today, “Canada's Dairy Shield: MPs Tie USMCA Hands!", (April 7, 2025) available at 
https://dairynews.today/news/canada-s-dairy-shield-mps-tie-usmca-hands.html

86) CRS, “USMCA: Legal Enforcement of the Labor and Environment Provisions”, (May 14, 2021),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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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하는 멕시코 근로자들은 소수임. 이에 멕시코 근로자의 임금 향상, 멕시코로의 생산기지 이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개선되어야 함.87) RRM을 통해 멕시코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실질적

으로 향상된 측면이 있으나, 미국과 멕시코 간 RRM 적용의 비대칭성, 반복적 위반에 대한 적절

한 구제책 미비, 의사결정 투명성 부족 등 절차적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88)

나아가 3국 모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하였으나, 캐나다와 멕

시코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바, 북미 시장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

품이 배제되도록 협력 강화를 요구함.89)

환경 관련, USMCA에 기후변화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부재한 점을 두고 비판이 있음.90) 특히 제

28.8.4조(다자환경협정)에 파리협정이 누락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91) 다만, 열거된 협정은 기후

변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른 환경 관련 조항으로 일응 대응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개정 시 논의될 수는 있으나, 그 비중을 크게 보지는 않음.92)

(2) 신규 쟁점

① 국경간 협력 및 안보 - 트럼프 대통령은 2025.1.21일 對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

이 USMCA 조기 재협상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동

조치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과 이민자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USMCA와 전혀 무관

하다고 밝힘.93) 루트닉 하워드 상무부 장관은 2025.2.1일 미국의 對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행정

명령은 두 국가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라고 언급함.94)

87) Liz Shuler, “Unfinished business: Centering workers’ rights and fair competition in the USMCA joint re
view”, (March 5, 2025) available at https://www.brookings.edu/articles/unfinished-business-centering-w
orkers-rights-and-fair-competition-in-the-usmca-joint-review/

88) https://www.law.georgetown.edu/carola/our-work/usmca-rapid-response-labor-mechanism/
89)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s at Brookings, “USMCA Forward 2025”, (March 5, 2025), p.35.
90)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Making the most of the CUSMA review”, (May 2024), p.23. 
9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978

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의정서’,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미주 열대참치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
약’임. 

92) James Bacchus, “Using the USMCA for climate action”, (February 2022) available at https://www.brookings.e
du/articles/usmca-forward-building-a-more-competitive-inclusive-and-sustainable-north-american-econo
my-climate/

93) Global News, “Trump says Canada tariffs have ‘nothing to do’ with forcing trade talks”, (January 21, 
2025) available at https://globalnews.ca/news/10970922/trump-tariffs-canada-cusma-usmca-nafta-trad
e/?utm_source=PPF%3A+The+Canada-U.S.+newsletter&utm_campaign=c011478530-EMAIL_CAMPAIG
N_2024_01_23_02_11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55fad7d5d5-52693989

94) Financial Post, “Canada, Mexico can avoid tariffs with border action, Lutnick says”, (January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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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4일 의회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무역적자가 매우 크다고 하면

서, 더 중요한 것은 펜타닐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함.95) 이후 여러

차례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2025.7.31일에는 북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펜타닐 및 기

타 불법 약물 차단에 있어 캐나다의 비협조, 미국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 의도 조치 등에 대해

IEEPA 및 1974 무역법 제604조(19.U.S.C.2483) 등에 따라 3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하였음.96)

이에 비추어 USMCA에 펜타닐 유입 차단, 불법 이민 방지 등 국경안보 협력 규정을 삽입하더라

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별도의 관세조치를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상무부 장관의 발언

처럼 관세는 멕시코 및 캐나다의 국경관리 강화를 압박하는 수단일 수 있음. 다만 두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적자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적자 해소와 안보 강화라고 하는 목

적 달성에 관세 부과가 적절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

② AI 경쟁력 제고/협력 - USMCA 발효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AI 기술이 급변함. USMCA는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AI의 국경 간 거래 영향, AI 생성 저작물에 대

한 지식재산권 보호, AI 기반 데이터 이전 거버넌스 등 구체적인 조항이 부재한 현실임. 이에 3국

간 AI 관련 정책 및 거버넌스 조율, 표준 수립, AI 기반 생성 데이터 보호, AI 기반 물류에 대한

조항 등을 신설할 필요성이 대두함.97)

북미 지역의 AI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임. USMCA는 역내 데

이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AI 경쟁력 강화를 촉진함.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AI

기술 확산에 따른 규제 미비, 편향·감시·허위정보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함. 2026년 공동 검토를 통해 역내 데이터 프라이버시 표준(투명성, 접근권, 삭제권,

동의 등)을 수립할 수 있음. 아울러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숙련 인력 양성이 필수적인바,

북미 지역의 AI 직업훈련, 학술 파트너십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98)

available at https://financialpost.com/news/economy/canada-mexico-can-avoid-tariffs-border-action
95)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REC-2025-03-04/html/CREC-2025-03-04-pt1-PgH966-3.htm
96) supra note 62. 
97) Marco Lopez, “The New NAFTA Reality: Why USMCA Needs an Update for the AI-Driven Economy”, 

(February 11, 2025) available at https://www.marcolopez.com/post/the-new-nafta-reality-why-usmca-nee
ds-an-update-for-the-ai-driven-economy

98) Claudia del Pozo, Daniela Rojas, “The role of policies on technology and AI for innovation and increased 
competitiveness in North America”, (March 5, 2025) available at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r
ole-of-policies-on-technology-and-ai-for-innovation-and-increased-competitiveness-in-north-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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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핵심 광물 공급망 - 3국은 AI,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첨단기술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

하여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서는 (i) 전략광물 목록 지정 및 고부가가치 희토류와 범용 원자재의 구분, (ii) 3국 누적기준

(cumulation rule)을 통한 채굴·정제·가공의 역내 누적 인정, (iii) 저금리 대출․세액공제․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초기․중간․부산물 회수 단계 투자 촉진, (iv) 외국인투자심사, 반덤핑․상

계관세 적용 등 역내 차원의 통상규범 정비, (v) 전략 광물의 가격 범위 설정 및 하락 시 관세․

비축분 방출․세액 공제 등 3국 간 공동 대응 등이 제안됨.99)

④ 對中 견제 - 중국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공동 차단하는 새로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특

히 자동차 생산 및 조립 관련,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우려로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

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와 유사한 형태의 북미

차원의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음.100) 2023.12.7일 미국 재무부 장관과 멕시코 재

무공공신용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심사가 국가안보에 중요하고, 투자 심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

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자는 취지로 양자 실무그

룹 설립에 관한 의향서(Memorandum of Intent, MOI)에 서명한 바 있음.101)

IV. 한미 FTA 재개정 논의

1.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한미 FTA 개정 논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의제 보고서는 당시 한미 FTA(2012.3.15일 발효) 인식을 구체

적으로 보여줌. 한미 FTA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었으나, 결

과적으로 對韓 무역적자 급증과 맞물려 있음.102) 미국 ITC는 동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對韓

상품수출이 약 97억 달러 → 109억 달러, 한국의 對美 수출은 64억 달러 → 69억 달러로 증

가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발효 6년 경과 실망스러운 수준임.103)

ica/
99) Leila Aridi Afas, “From mineral mines to assembly lines: How the USMCA can drive a regional critical m

ineral supply chain”, (March 5, 2025) available at https://www.brookings.edu/articles/from-mineral-mines-
to-assembly-lines-how-the-usmca-can-drive-a-regional-critical-mineral-supply-chain/

100) Shannon K. O'Neil, Julia Huesa, “Trump and the Future of the USMCA”, (January 17, 2025), 
available at https://www.cfr.org/expert-brief/trump-and-future-usmca

101)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965
102) supra note 11,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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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한국과의 더욱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추구를 지시, 2017.7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한미 FTA 수정 및 개정 절차 개시를 위

해 한미 공동위원회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음. 2017.12월 한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 참

여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2018.1.5일 개정 협상 시작, 2018.3.24일 원칙적 합의 도출, 2018.9.24

일 서명, 2019.1.1일 발효함.104)

한미 FTA 개정은 미국이 동 협정의 실질적 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한 데 따른

조치로 1년이 채 안 되는 단기간에 완료되었음.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시장 규모가

가지는 협상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활용하여 자국 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단기간에

도출하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함. 특히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對韓

수출 저해 사항을 해결하였다고 자평하였음.105)

주요 개정 - 미국 화물 자동차 관세 25%를 10년차 철폐(2021.1.1) → 20년 연장(2041.1.1 철폐) 후

단계적 폐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상호인정 차량 확대,106) 미국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충족

시 한국 기준 충족 인정, 원산지 검증 작업반 설치,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우대 등 미국 의약품

에 대한 비차별 보장정책 등이 포함됨.107)

당시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당초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내세웠던 ‘전면 변혁(wholesale

revolution)’보다는 부분 수정에 가깝고, 한미 FTA 조항 수정 및 당사국 간 서신 교환을 통해

협정에 반영되었음. 재협상이 제한적 변경에서 마무리되었던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

역정책 수사(rhetoric)와 실제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對韓 무역에 대한 우

려는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였다는 평가가 있음.108)

103) 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른 6차례 관세 인하 이후, 상품 교역의 90% 이상이 무관세인 상황에
서 미국의 對韓 상품 수출은 (‘11) 435억 달러 → (‘17) 583억 달러로 소폭 증가한 반면, 한국의 對美 상품 
수출은 (‘11) 567억 달러 → (‘17) 712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함. 미국의 서비스 수출은 초기에는 증가세였
으나, 이후 크게 둔화함. 결론적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2017년까지 미국의 對韓 상품 적자는 73% 증가
하였음. supra note 7, pp.4-5. 

104) ibid., p.5. 
105) USTR, “2019 Trade Policy Agenda Report”, pp.10-11.
106) 기존 제작사별 25,000대 → 50,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차량에 대하여 한국 안전기준

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107) supra note 105, p.5;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개정협상 결과 상세설명자료”, (2018.9), pp.5-24.
108) Simon Lester, Inu Manak, and Kyounghwa Kim, “Trump’s First Trade Deal: The Slightly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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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미 FTA 개정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은 미국의 실질적 이익은 제한적이며, 한국 내 고

용이 감소하고 특정 해외 브랜드가 오히려 더 혜택을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음.109)

한미 FTA 개정의 핵심은 자동차 부문으로 한국산 트럭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철폐 시한

연장 조치였음. 이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으로, 표면적으로는 미

국 제조업체에 유리한 조치로 보임. 그러나 사실상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해외 브랜드들이 이

미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수입물량 감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따라서 관

세 연장이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한국 내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는 부정

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 실제 시장 구조를 보더라도 미국 생산 트럭 중 상

당수가 일본 또는 독일 기업 제조 차량으로 한국산 트럭 관세 연장은 미국 브랜드의 경쟁 우

위를 강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한국 소비자들은 전통적으로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 브랜드를 선호하고, 쉐보레나 포드 등 미국 브랜드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브랜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비 패턴을 고려할 때, 한미

FTA 자동차 부문 개정은 오히려 독일 브랜드에 더 유리할 수 있음. 제약 분야 개정도 한국

은 이미 강력한 국내 제약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산 의약품의 비차별적 대우

보장이 시장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움. 철강 부문에서도 포스코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체들이 사전에 수출 물량을 인도 등 타국 시장으로 전환하여, 미국의 철강 수출 제한

조치가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한편, 2024.10월 당시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한미 FTA 개정에 대해 언급

하였는데, 기존 한미 FTA를 ‘재앙(disaster)’이라고 하며, 재협상을 통해 외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보호관세를 완전히 복원하였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주요 수익원이 픽업트럭이라는 점

을 강조하였음.110)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FTA 재개정 논의

(1) 논의 배경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ree Trade Bulletin, no.73, (June 13, 2019), p.1. 
109) The Diplomat, “KORUS Revision Does Little for US, Less for Koreans”, (September 27, 2018) 

available at https://thediplomat.com/2018/09/korus-revision-does-little-for-us-less-for-koreans/
110) supra not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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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FTA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취임 이후 단행된 일방적 관세 인상, 투자 요구, 무역적자 문제 제기 등에 비추어

특히 국내에서 한미 FTA 재개정 및 신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이와 관련

된 미국의 일련의 조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2025.1.20일 취임 당일 AFTP 각서에서 (i) 제2절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문제 해결(Sec.2(f))’의 일환으로 USTR에 기체결 미국 무역협정을 검토하여 협정 상대국에

대한 상호호혜적 양허 달성 또는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할 개정안을 권고할 것, (ii) 제

5절 ‘보고(Sec.5(c))’에서 해당 결과를 4.1일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함.111)

2025.3.16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CBS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

령의 의중과 미국의 입장에 대해 발언함.112) 우선 EU와의 무역 불균형을 언급하며, EU는 저

임금 경제권도 아니고, 규모는 미국과 비슷함에도 對美 무역흑자인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

령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첫째,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와 같

은 핵심 산업인바, 미국이 국내 생산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

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 둘째, 이는 EU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으로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여 미국 역시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러한

관세 조치는 공정성(fairness)과 호혜성(reciprocity)을 바탕으로 현재의 불공정한 상황을 재설

정하는 것이며, 이후 전 세계 국가들과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한 양

자 협상을 시작할 것임을 밝힘. 관세를 통한 공정성 회복이며, 일방적 조치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응적 조치(retaliatory tariffs)’라고 설명함. 다만, 관세조치는 무역협정을 위한

레버리지가 아니고 공정성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이에 국내에서는 관세 조치

이후 새로운 양자 무역협정 체결 여지가 언급된 만큼, 한국 역시 한미 FTA 재개정 또는 새

로운 무역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됨.113)

111) supra note 42. 
112) CBS News, “Transcript: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on “Face the Nation with Margaret Brennan”,” (M

arch 16, 2025) available at https://www.cbsnews.com/news/marco-rubio-secretary-of-state-face-the
-nation-transcript-03-16-2025/

113) 연합뉴스, “美 "공정한 새 협정 체결" 언급…한미FTA 전면 개정? 대체 협정?”, (2025.3.17.); 전자신문, 
“상호관세 후 한미 FTA 개정 수순?…트럼프발 '퍼펙트스톰' 우려”, (20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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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3일 AFTP 각서에 따라 발표된 보고서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일면이 있음. 다

만, 한미 FTA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음. 해당 보고서 내용은 요약만 간략하게 공개된바,

AFTP 각서 제2절(f)은 제6장(기존 무역협정 검토)에 수록되었음.114) 미국은 20개국과 14건의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발효 중으로, 기존 무역협정을 현대화하여 무역 조건이 미국 이

익에 부합하는 동시에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음. 여기

에는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외국 관세율 인하, 해외 규제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증진,

미국 농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협정 혜택이 당사국에 적절하게 부여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

강화, 미국의 경제안보 및 비시장 정책/관행에 대한 접근 방식과 교역 상대국 방식 간의 부합

이 포함됨.

한편, 2025.8.10일 미국 통상전문가 제프리 쇼트(Jeffrey Schott)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이 한미 FTA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 견제와 CPTPP와의 연계․교두보 확보,

양국간 무역․투자 강화 측면에서 한미 FTA는 여전히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 협정

무효화가 아닌 기존 의무 개정을 중심으로 재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음.115)

(2) 예상 쟁점

2025.7.31일 미국은 ‘상호관세율의 추가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 한국은 7.30일자 관세

협상 타결을 통해 25% →15%로 조정되었음.116) 동 명령 부속서 I에 명시되었으며, 이에 수록

된 국가는 미국과 유의미한 무역 및 안보 협정 체결에 동의하였거나 체결을 앞두고 있는 교

역 대상국임.

양국 간 관세협상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117) 미국은 (i) 8.1일 부과 예정된 상호관세 인하,

(ii)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인하(25% → 15%), (iii) 반도체 및

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 타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함. 한국은 (i)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造船) 협력 펀드 조성을 통해 미국의 조선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ii)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

114) supra note 44. 
115) 파이낸션뉴스, “[단독 인터뷰]'트럼프 라운드' 속도 붙나…"한미FTA, 수정될 것"”, (2025.8.10.) 
116) The White House,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July 31, 2025) available at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further-modifying-the-reciprocal-tariff-rates/
11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202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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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련 전략산업 분야 투자, (iii) NTE 보고서 상의 비관세 장벽 일부 완화, (iv) 4년간 미국

산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를 약속함.

이에 한미 간 타결된 관세협상을 두고 관세 전쟁을 방지하는 합의는 그 자체로 잘 된 것이라

고 할 수 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다는 평가가 있음.118) 이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협상은 최근 일본 및 EU가 체결한 합의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바, IEEPA에 따라

예정된 관세 인하, 부문별 관세 인하, 對美 신규 투자 확대, 에너지 또는 항공기 등 상업 거

래(commercial deals) 및 미국 상품에 대한 개방적 접근(open access)임. 한편, 관세협상 결과

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한국

측은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함. 특히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향후 쟁점이 될 것임. 또한 미국에 중요한 분야지만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i) 위치 기

반 데이터 수출을 포함한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 (ii) 환율 조작, (iii) 중국에 대한 공급

망 제한 역시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아울러 무역과는 관련이 없지만 방

위비 분담금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음.

미국 정부의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119)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이

만성적인 미국 무역적자 축소라는 목표를 넘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의 이익 연계

등 여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음. 4.2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조치가 1

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대한 설명하였음. 또한, 경제․국가안보 사안에서 미국과 충분히 의견을

같이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에 따른 수입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힘. 미국 협상

단에 다양한 제안이 제시된바, 한미 협정 초안(an early draft of a U.S.-Korea agreement)에

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 산하 미군의 배치 변경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

었음.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중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대북 억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전력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 미국은 또한 한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3.8%(전년도 2.6%)로 증액하고,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118) Victor Cha, Andy Lim, “South Korea Gets Its Trade Deal with the United States”, (July 31, 2025) 
available at https://www.csis.org/analysis/south-korea-gets-its-trade-deal-united-states

119) The Washington Post, “Trump expands use of tariffs to reach national security goals”, (August 9, 2025) 
available at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5/08/09/trump-trade-policy-national-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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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음. 우상호 정무수석은 7.28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협상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확인하였으나, 7.30일자 관세협상 타결안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

았음. 실제로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무역 협상을 통해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견

제할 계획이었다고 알려짐.

한편, 8.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

응하여 한미 동맹을 포괄적인 미래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및 추가 기업 투자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비관세 장벽과 환율 문제는 첨예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120)

7.30일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 배터리, 조선, 핵심 광물 및 기술 등 제조

업 분야 파트너십 강화도 논의될 수 있음.121)

아직까지 양국 간 한미 FTA 재개정 논의가 공식 추진된 바 없음. 7.30일 관세협상이 타결되

고, 8.25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미 FTA 재개정 여부와 별도의 추가 무역합의 여부

등 향방이 구체화될 것임. 8.25일 정상회담은 지난 7.30일 관세 협상을 구체화하는 수순이 될

수도 있음. 어느 형태를 취하든 향후 한미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핵심 쟁점은 NTE 보고서

상의 주요 현안과 경제․안보 연계 분야 가 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개별 쟁점별로 논의하기

보다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음.

[NTE 보고서 관련]122) ① 소고기 수입 제한 - 2008년 이전 한국은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우려를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가공품 수입을 제한하였으나, 2008년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음. 다만,

과도기적 조치로 한국은 30개월 미만의 월령 제한을 규정하였음. 미국 측은 임시 조치가 16년 동안 유

지되었다고 지적함. 2025.3.25일 미국 축산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가 USTR에 보

낸 서한에 따르면, 2024년 對韓 소고기 수출량은 약 232,000톤(22억 2,000억 달러 상당)으로 한국은 미

국의 최대 소고기 수출 시장임. 중국, 일본, 대만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월령 제한을 해제한바,

120) Modern Diplomacy, “South Korea’s Lee, Trump Plan August 25 Summit on Defense and Trade”, (August 1
2, 2025) available at https://moderndiplomacy.eu/2025/08/12/south-koreas-lee-trump-plan-august-2
5-summit-on-defense-and-trade/

121) Reuters, “South Korea's Lee, Trump to hold August 25 summit on security alliance, economy”, (August 1
2, 2025) available at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s-lee-trump-hold-august
-25-summit-security-alliance-economy-2025-08-12/

122) USTR, 2025 NTE Report, (March 2025), pp.248-254 참고. 본고에는 미국이 주로 제기한 쟁점을 정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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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 관련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함.123)

②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제한 - 2025.8.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함.124) 다만, 이번 연장은 구글 측의 기한 연장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8.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구글의 지도 정밀 정보의 반출 허가 요청

은 2007년부터 한국 정부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국내 2,600여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한국공간정

보산업협회(Korean Association of Spatial Information, Surveying and Mapping)가 235개 공간 데이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가 구글의 시장지배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

를 밝힘.125) 위치 데이터로서의 지도는 자율주행자동차 등 혁신 AI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 핵심재로

평가받고 있음.126)

[경제․안보]127) ① 한미 FTA 효용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노력 - 旣체결 한미 FTA는 단순한 경

제협정을 넘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왔고, 2023년에는 미국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

자하며,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 지위에 오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성공적이고 우호적

으로 재협상되고 개선된 한미 FTA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한미 FTA가 미국의 전략적 경제․

안보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강구하여야 함.

② 전략적 방위협력 및 생산 파트너십 우선 추진 - 미국은 양자 간, 특히 한국과 같이 군사․산업

역량이 매우 높은 동맹국과 전략적 국방 개발․생산 파트너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특히 조선

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동맹국의 국방 생산능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국은 생산 목표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동맹국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

인도 강화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이하

‘RDP’)’ 체결을 우선시하여야 함. RDP 협정은 미국 국방부의 무역협정 중 하나로, 국방무역장벽 완화,

재래식 군용장비 합리화(rationalization), 표준화(standardization),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상호교

환성(interchangeability)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123) Testimony of Mr.Robby Kirkland, “American Trade Negotiation Priorities”, (March 25, 2025), 
pp.4-5. 

124)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2025.8.8.)
125) The Diplomat, “Why Google Map Can't Guide You Through Seoul”, (July 3, 2025) available at 

https://thediplomat.com/2025/07/why-google-maps-cant-guide-you-through-seoul/
126) Dan-Bi Um, “Legal Evaluation for Security Exception Claim Abou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the 

Korean Map: A Case of Google”,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vol.40(5), (July 2022), p.1118. 
127) Anthony B. Kim, Derrick Morgan, “An Agenda for the U.S.–South Korea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in 2025 and Beyond”, ISSUE BRIEF, No.5370, (January 17, 2025),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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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I 및 생물의학기술 협력 - 한미 FTA 프레임워크 안에서 AI 및 생물의학 기술에 대한 상호 지

원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정보기술 네트워크의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상용화를 실

현하며, 공중 보건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④ 에너지 무역 확대 - 미국의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의 에너지 공급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함. 신흥 글로벌 상업용 원자력 시장에서 러시아 및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저렴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해 온 실적을 가진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해야 함.

한편, 7.30일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동 합의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가 포함된다고 밝힘. 이에 대해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알래스카 주 의

원의 즉각적인 환영 입장이 있었음. 닉 베기치(Nick Begich) 알래스키 공화당 하원의원은 소셜 미디어

를 통해 이번 합의를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노력과 연관지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패권을 선도할 전략적인 무역합의라고 언급함.128)

V. 결론 및 시사점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2018년 통상정책의제 보고서 서두 중,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통령의 고별 연설(Farewell Address) 일부를 인용한 대목에서 그 기조를 확

인할 수 있음. 즉, 국가 간에 진정한 호의를 기대하거나 계산하는 것만큼 더 큰 오류는 없으

며, 무역협정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어야(temporary) 하고, 경험과 상황 변화에 따라 폐기 또

는 변경되어야(abandoned or varied) 한다는 것임. 이는 실용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국가 이

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통상정책의 토대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됨.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2

기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함.

이러한 기조하에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국내 성장률 둔화, 제조업 고용 축소, 대규모 상품무역

적자 확대라는 구조적 위기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기존 무역협정의 재

협상을 적극 추진함.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인 개정 의지를 보였던 NAFTA와 한미 FTA는

개정 수순을 밟음.

128) Alaska's News Source, “Trump touts $350 billion deal with South Korea; Begich pushes Alaska LNG”, 
(July 31, 2025) available at https://www.alaskasnewssource.com/2025/07/31/energy-exports-key-trump
s-south-korea-deal-reviving-alaska-lng-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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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는 USMCA로 전환, 무관세 품목 유지 등 NAFTA의 기본 구조를 상당 부분 유지하

면서도 디지털 무역 규범 신설,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 투명성

제고 등 현대화된 규범 체계를 도입하였음. 특히 일몰조항을 포함하여 협정 발효 후 6년마다

재검토를 거쳐 16년 유효 존속 기간 연장 여부를 3국이 공동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정의 지

속성을 정책 도구로 활용할 여지를 남김.

2026.7월은 USMCA 발효 후 최초의 공동 검토 시점으로,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공

동 검토 일정을 앞당겨 사실상 조기 재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구체적인 검토 일정이나 쟁점은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미국 주도의 협상 프레임 속에서 캐

나다와 멕시코가 대응하는 구조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의 관세 부과 조치의 목적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

하고 이를 공정한 조건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공정한 상태로 출발선을 재조

정한 다음 미국 국익을 위하여 양자 간 무역협정 검토를 모색함. ‘무역’협정이지만, 단순한 무

역적자 문제를 넘어 경제안보 영역으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무역협정에 안보 문제

등을 결합하여 포괄적인 패키지 협상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한미 FTA는 NAFTA와 함께 개정되어야 할 협정으로 지목되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개정되었음. 자동차 관세 및 특정 비관세 장벽에 초점을 맞춰 1년 이내 단기간에 개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 한미 FTA에는 USMCA상의 공동 검토 규정이 부재하며, 아직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재개정 논의는 없음. 8.25일 정상회담 논의에 따라 한미 FTA 재개정 문제가 불거

질 수 있음.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는 없지만, USTR의

NTE 보고서를 통해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어 관련 쟁점

에 대해 개선 논의가 추진될 수 있음. 7.30일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무역합의는 일시적

이고 임시적이며 언제든 수정 및 폐기될 수 있다는 통상기조를 염두에 두어야 함. 아울러 경

제․안보 연계 차원에서 첨단기술 협력,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 방위비 추가 부담 등도

별도 협상 의제로 부상할 수 있음.

한미 간 협상은 쟁점별 분리 협상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 간 경계를 넘나드는 cross-issue 패

키지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對美 투자 확대, 국방상호조



- 241 -

달협정 체결 등 상이한 분야를 결합하여 협상하는 방식임. 협상 효율성을 제고할 수는 있으

나, 각 분야별 우선순위와 레드 라인(red line)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핵심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도 상존함.

이에 한국 입장에서는 (i) 분야별 세부 대응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산업․외교․안보를 통합

적으로 연계하는 다층적인 거시 전략이 필요함. (ii) 경제․안보 연계 의제에 대하여 사전 대

응이 필수적인바, 무역 분야와 안보 협력 간의 균형추를 맞추어야 함.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

상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됨. (iii) 기본적으로는 NTE 보고서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대응이 마련되어야 함. 결과적으로 쟁점별 대응이 아닌 거시적 협상이 되더라도 동 보

고서에 언급된 규제나 시장 개방 문제는 미국 측 협상 ‘기본안’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제도

개선 여부, 국내 시장 상황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iv) 7.30일 관세 협상 타결에서 민관

협력이 주요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업계․전문가․학계 간 정보 공유와 입장 조율을 통

해 포괄적 패키지 협상에 대비하여야 함.

한편, 미국의 對中 견제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핵심 교역국이나 공

급망 파트너임. 따라서 미국과의 안보 및 통상 협력 심화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 유지를 조화

시키는 균형 전략을 모색하여야 함. 이에 무역 다변화의 한 축으로 CPTPP 가입 검토에 주목

할 필요가 있음. 물론 농업계 반발 및 일본과의 갈등 등 정치적 부담과 사실상 CPTPP 개별

회원국과의 시장 접근성을 상당 부분 확보한바, 가입 추진이 용이하지는 않겠으나,129) 폰 데

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 역시 CPTPP와 EU의 결합은 규범 기반의

대규모 자유무역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며 관심을 표명한 만큼130) 유사 입장국

과의 연대 강화 등 검토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對美 통상 현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여론 수렴과 협상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산업계의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29) Cecilia Malmström, Yeo Han-koo,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should join the transpacific t
rade pact”, (20 May, 2025) available at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2025/european-
union-and-south-korea-should-join-transpacific-trade-pact

130) Politico, “‘Goodbye Trump, hello Asia’ is the EU’s new trade strategy. Will it work?”, (June 30, 202
5) available at https://www.politico.eu/article/goodbye-trump-hello-asia-is-the-eus-new-trade-str
ategy-will-i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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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2. USMCA 원산지 규정 분쟁사례 관련 동향

(완료 시기 : 2025년 8월)

Ⅰ. 서론

1994년 1월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은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체결된 협정임. 해당 협정은 세 나라 간 교역물품에 관한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농업·섬유업·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의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었음. 조지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이 협상을 주도하였으며, 협정 체결로 인해 미

국·캐나다·멕시코 간 무역거래량은 기존보다 3배 증가하였고 국경 간 투자액도 크게 늘었

음.131)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취임 이후 NAFTA가 미국의 일자리와 제

조업을 저해했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따라 미국·캐나다·멕시코는 2019년 12월 NAFTA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 이하

‘USMCA’)을 마련하였음. 2020년 7월 1일 USMCA가 발효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이를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주제를 규율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으로 평가함.132)

USMCA는 NAFTA의 허점을 보완하고 북미 역내 제조업의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음. 구체적으로 역내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 이하 ‘RVC’)의 상향 조정, 핵심부품 요건 신설, 철강·알루미늄의 역내 조달 등에 관

해 규정하였음. 이러한 개정은 단순한 무역 규제 차원을 넘어 북미 지역 내 투자를 장려하고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음. 또한,

USMCA는 ‘대체 단계별 이행제도(Alternative Staging Regime, 이하 ‘ASR’)’를 도입함으로써

산업계의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공급망 규범을 정립하였음.

그러나,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핵심부품의 롤업 조항의 적용 여

131) https://www.cfr.org/backgrounder/naftas-economic-impact
1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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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관련하여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분쟁이 제기되었음. 핵심부품이

원산지 인정을 받을 경우, 그 부품의 RVC 값을 완성차의 RVC 계산에 적용할 것인지, 즉 핵

심부품을 대상으로 ‘롤업(roll-up)’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피제소국)과 캐나다·멕

시코(제소국)가 서로 다른 주장을 전개하였음. 미국은 롤업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주장

하였으나, 캐나다·멕시코는 롤업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였음. 패널은 미국의 주장이 아닌 멕시

코·캐나다의 주장에 동의하였는데, 해당 판정은 핵심부품과 자동차 간 RVC 산정의 연속성과

체계성 등에 관해 판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을 중심으로 제기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자 함. 특히, 해당 판정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의 개정 방향

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음.

Ⅱ.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133)134)135)

기존 NAFTA 원산지 챕터는 미국·캐나다·멕시코 이외의 국가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무

임승차(free riding)를 허용함으로써 자동차에 관한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하였음. 그러나, 이를 개정한 USMCA 원산지 챕터는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의 ‘reshoring’,

즉 해외 이전 공장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며, 미국 내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USMCA 원산지 챕터의 제정으로 인해 자동차 분야에서의 미국 내 신

규 투자와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구매가 장려될 것으로 기대됨. USMCA 원산지 챕터는 자동

차 분야에서의 미국 내 일자리 증대, 그리고 미국 내 전기차·자율주행차의 생산 장려에 관한

여러 혁신적 성격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133) Andrew Chatzky, James McBride & Mohammed Aly Sergie, “NAFTA and the USMCA: Weighing the 
Impact of North American Trad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ackgrounder (1 July 2020), 
https://www.cfr.org/backgrounder/naftas-economic-impact (검색일: 2025. 8. 29).

134)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USMCA Automotive Sector 
Report,” https://www.trade.gov/usmca-auto-report (검색일: 2025. 8. 29).

135)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Report to 
Congress on the Operation of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with Respect to Trade in 
Automotive Goods (1 July 2024), pp.4-9,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4%20USMCA%20Autos%20Report%20to%20Congress_0.pdf (검색일: 
2025. 8. 29).

https://www.cfr.org/backgrounder/naftas-economic-impact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4%20USMCA%20Autos%20Report%20to%20Congress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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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AFTA 및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136)

NAFTA USMCA 
역내가치비율

(RVC)

Ÿ 승용차·경량트럭: 62.5%

Ÿ 기타: 60%

Ÿ 승용차·경량트럭·핵심부품: 75% 

Ÿ 기타: 65-70%

핵심부품 요건 -

엔진, 변속기, 차체/섀시, 서스펜션, 조향장치, 

축, 첨단 배터리 등 주요 부품 자체가 RVC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철강·알루미늄 조

달 요건
-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 구매

액의 70%는 USMCA 역내산을 사용 ** 2027

년부터 철강은 제련·코팅 공정까지      역

내산을 요구

노동가치비율

(LVC)
-

자동차 가치의 40-45%는 시간당 최소 $16 

이상을 지불하는 임금 노동자에 의해 생산되

어야 함
간주 규정

(Deeming Rule)

일부 부품은 자동적으로 역내산으

로 간주함
-

대체 단계별 

이행제도(ASR)
단일 요건을 적용

일부 기업·차종에 대한 단계적인 이행을 허

용

구체적으로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최종 생산된 자동차가 협정에 따라 무관세 혜택

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의 역내산 함유 비율을 충족하도록 요구함. USMCA에서는 승용차 및

경량트럭의 RVC 요건을 NAFTA의 62.5%에서 75%로 강화하였음. 특정 핵심부품 역시 강화

된 RVC 기준을 충족하여야 자동차 1대 전체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USMCA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구매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액의 최소 70%가 USMCA 역내에서 조

달되도록 요구함. 마지막으로, USMCA는 신규 노동가치비율(Labor Value Content, 이하

‘LVC’)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일정 비율의 자동차가 시간당 평균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의해 생산되도록 규정하였음. 즉,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미국과

USMCA 역내산 자동차 및 부품 생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USMCA는 NAFTA의 ‘간주 규칙(deeming rule)’을 폐지하였음. NAFTA에서는 협상 시점

(1990년대 초)에 작성된 목록상에 명시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조차도 실제 생산지가 어디든

13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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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역내산으로 ‘간주(deemed)’하였음. 이 규정으로 인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

한 부품이나 내용물이 원산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역내산으로 인정되었고, 그 결과 미국·캐

나다·멕시코 제조업체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혜 대우를 약화시켰음.

1. RVC 요건

RVC 요건에 따라 자동차는 협정상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RVC를 충족

하여야 함. USMCA 하에서 경량트럭(light truck)과 승용차(passenger vehicle)의 RVC 요건

은 NAFTA의 62.5%에서 75%로 강화되었음. 강화된 RVC 요건은 3년에 걸쳐 매년 동일한

비율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2023년 7월 1일 완전히 시행되었음. 대형트럭과 전기 경량

트럭의 경우, USMCA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NAFTA RVC 요건의 60% 수준이 그대로 유지

되었음. 2024년 7월 1일부터 대형트럭과 전기 경량트럭의 RVC는 64%로 상향되었으며, 2027

년 7월 1일 최종적으로 70%로 상향될 예정임.

2. 핵심부품 요건

전체 자동차의 RVC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USMCA는 특정 핵심부품이 별도의 RVC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신규 요건을 포함하고 있음. 즉, 핵심부품 원산지 요건을 의미함.

관련 정의가 규정된 핵심부품(7종)은 엔진, 변속기, 차체 및 섀시, 차축, 서스펜션 시스템, 조

향 시스템, 그리고 (만약 해당되는 경우) 첨단 배터리이며, 이는 자동차에서 가장 가치가 높

은 부품에 해당함. 이러한 핵심부품이 자체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통해

완성한 차량은 USMC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USMCA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핵심

부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러 선택 방안을 제공하고 있음. 그중 하나는 핵심부품 원산지

요건을 위한 RVC 계산 시 ‘모든 핵심부품’을 ‘하나의 단일 부품’으로 간주하는 것임.

3. USMCA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 요건

승용차, 경량트럭, 대형트럭은 USMCA에 따른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제조업체의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 요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는 철강과 알루미늄

구매액의 최소 70%를 USMCA 역내에서 조달하여야 함. USMCA에서는 제조업체가 해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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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계산 및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 선택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신규 요건은 2020년

7월 USMCA 발효와 동시에 도입되었음.

2027년 7월(USMCA 발효 7년 후)부터는 철강이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철강 제조 과

정 전부가 최소 1개국 이상의 USMCA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철강 첨가물 정

제를 포함한 금속공학적 공정은 예외로 함. USMCA는 해당 공정이 초기 용융·혼합 단계부터

코팅 단계까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USMCA 당사국은 2030년에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철강과 유사한 원산지 요건을 도입

할지를 고려하여야 함.

4. 노동가치비율(LVC) 요건

LVC 요건은 승용차, 경량트럭, 대형트럭의 일정 비율 이상의 가치가 시간당 평균 16달러 이

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USMCA 내 제조시설에서 조달되어야 함을 요구함. 해당 요건은 미국

내 신규 자동차 및 부품 투자를 유도하고,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지원, 그리고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체의 공정한 경쟁 보장을 목적으로 함.

이는 승용차, 경량트럭, 대형트럭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자동차 비용

이 고임금 지출항목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경량트럭과 대형트럭은 최소 45%, 승

용차는 최소 40%의 가치가 이러한 고임금 지출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고임금 지출금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Ÿ 고임금 자재 및 제조 지출금액: 경량트럭 또는 대형트럭의 연간 구매액 또는 순원가의 최

소 30%, 승용차의 경우 최소 25%가 시간당 평균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USMCA 역내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자재, 또는 자동차 조립공장 내 노동비용’으로부터

유래되어야 함.

Ÿ 고임금 기술 지출금액: 고임금 기술 지출 조항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LVC 요건과 관

련하여 최대 10% 포인트(point)까지의 공제(credit)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공제액에 관한 계산법은 생산자가 연구개발(R&D) 또는 정보기술(IT) 부문 임금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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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간 총액을 USMCA 역내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 관련 임금으로 지출한 연간 총

액의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Ÿ 고임금 조립(assembly) 지출금액: 자동차 제조업체가 USMCA 역내에서 시간당 평균 16

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엔진, 변속기, 첨단 배터리 조립공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공

장과 장기 계약을 맺은 경우, LVC 요건에 5% 포인트(point) 수준으로 단일 공제(credit)

를 적용할 수 있음.

5. ‘기타(other) 자동차’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USMCA에 따르면, 승용차, 경량트럭, 대형트럭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자동차는 별도의 원산

지 규정을 적용받음. 이들 자동차의 RVC 요건은 유형에 따라 60%부터 62.5%를 적용받음.

16인 이상 운송용 버스 및 기타 자동차는 RVC 요건 60%를 적용받으며, 15인 이하 승객 운

송용 자동차는 RVC 요건 62.5%를 적용받음. 기타 자동차에는 승용차, 경량트럭, 대형트럭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요건, 철강·알루미늄 구매 요건, LVC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6. 대체 단계별 이행제도(ASR) 도입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신규 요건에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USMCA에서는 자동차 제조

업체에 최대 5년 동안 RVC와 LVC 수준을 충족하도록 기회를 주는 ASR을 신청할 수 있도

록 규정함. ASR은 일반적인 단계적 이행 제도와 달리 특정 원산지 규정 요건의 이행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예를 들면, ASR에 따라 일부 승용차와 경량트럭의 수입업체

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적용받는 자동

차는 각각 다른 수준의 RVC 및 LVC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음. ASR 만료 이후, 수입업체는

해당 자동차가 USMC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AS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승용차 또는 경량트럭의 수량은 일반적으로 ‘USMCA 발효 직

전 12개월 동안 해당 제조업체의 승용차 또는 경량트럭에 대한 총생산량의 10%’ 또는 ‘발효

전 36개월 동안의 평균 생산량’ 중에서 더욱 ‘높은 수치’로 제한됨. 제조업체는 ‘해당 자동차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ASR 기간 동안에

앞선 제한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을 승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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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1일, USTR은 ‘정부 간 자동차 위원회(Interagency Autos Committee)’와 협의하

여, ASR 신청 절차와 지침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지하였음. 캐나다와 멕시코 또

한 이와 유사한 공지를 발표하여 제조업체들이 ASR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20년 4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USTR에 ASR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해당 신청서에 포함된 세부 계획에는 제조업체가 미국 및 USMCA 역내에서의 추가 투자, 또

는 역내산 부품·철강·알루미늄 추가 구매에 대한 약속(commitments)이 명시되어 있음.

USTR은 캐나다 및 멕시코 정부와 ASR의 이행 절차를 긴밀히 조율하였음.

ASR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자동차 제조업체는 아래와 같음(총 13곳):

• Cooperation Manufacturing Plant Aguascalientes (COMPAS)137)

• FCA North America Holdings LLC

• Ford Motor Company

• Honda North America, Inc.

• Hyundai Motor America

• Kia Motors Manufacturing Georgia

• Kia Motors Mexico

• Mazda North America

• Nissan North America Inc.

• Tesla Inc.

• Toyota Motor North America Inc.

• Volkswagen Group of America, Inc.

• Volvo Car Corporation

자동차 제조업체는 원래 제출한 ASR 신청 내용상에 중대한 변경 사항의 발생으로 USMCA

원산지 규정의 준수 능력에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가능한 신속하게 USTR과 ‘정부 간 자동

차 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해당 제조업체는 기존 ASR에 대한 수정을 USTR에 요청

할 수 있으며, USTR은 ‘정부 간 자동차 위원회’와 협의 하에 해당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 여

부를 결정함. 또한, USMCA 역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의 촉진을 위해, USTR은 캐나다 및

137) COMPAS는 Mercedes-Benz Group과 Nissan이 공동 소유한 합작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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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와도 협력함.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USTR은 총 4건의 ASR 수정 요청을 접수

하였음.

USTR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매년 이행보고서를 USTR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그 보고서

내용에는 최초 ASR 신청서상에 작성한 계산법, 업체 전망, 약속(commitments)이 여전히 유

효한지 등의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함. 해당 보고서에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역내 생산을 위한

노력 및 신규 USMCA 연관 투자의 업데이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ASR을 승인받은 상기

제조업체는 각각 2021년, 2022년, 2023년 12월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기승인된

ASR’ 또는 ‘수정된 ASR’이 만료될 때까지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동차 제조업체가 AS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USTR은 ‘정부 간 자동차 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제조업체가 더 이상 ASR로 인한 특혜를 받을 수 없도록 결정할 수 있음. 아

울러, 자동차 제조업체가 연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원래

신청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해당 업체는 ASR 사용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현재까

지 모든 제조업체는 적절한 연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ASR 사용 자격을 상실한 곳은

없음.

Ⅲ.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 자동차(승용

차·경량트럭)의 원산지 인정을 위한 RVC 계산법 관한 분쟁국 간 이견을 다룬 사건임. 이 연

구는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에서 주요 쟁점인 RVC 요건과 계산법

에 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1. 분쟁 개요138)139)140)

138) Arbitral Panel Report on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USA-MEX-CDA-2022-31-01, 
paras. 1-9, 49-53, 58. (14 December 2022). [이하,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패널 
보고서’].

139)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패널 보고서, paras. 10-48 & 49-53.
140)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Report to 

Congress on the Operation of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with Respect to Trad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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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2월 말을 기준으로, 미국은 USMCA 역내의 자동차 제조업체로부

터 ASR 신청을 받고 동 신청 건을 모두 승인하였음. 다만, 이를 승인하는 서한(letter)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되었음.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완성된 자동차에 대한 RVC는 ‘핵심부품 요건[“USMCA 원산지챕터 부속서

4-B(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의 부록(Appendix)”141) 제3.7조]’과는 서로 별개로써 양

자를 분리해서 산정해야 한다. 이는 이전 생산 단계에서 사용된 핵심부품이 원산지 인정을

받았더라도, 차후 단계에서 ‘자동차에 대한 RVC’를 계산할 때에는 그 핵심부품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고 USMCA상의 원산지 특혜를

주장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관하여, USTR은 해당 업체에 대한 ASR 기승인 건을 철회

(rescind)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ASR 승인 요청서를 USTR과 ‘정부 간 자동차 위원

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형식상으로 ASR 서한을 통해 진행하였기에 일견 ASR 이슈로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서

한은 사실상 롤업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내포하였음. 따라서, 롤업 조항이 쟁점으

로 부각되었음. 해당 서한 상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항은 USMCA 제4.5조 4항(RVC

계산법) 및 USMCA 부록 제3조(RVC 요건)임. 2021년 8월,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RVC

계산법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명하고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였음.

2021년 8월 20일 멕시코는 USMCA 원산지 규정 일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

는 협의(consultation)를 미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2021년 8월 26일 캐나다도 해당 협

의에 참여할 의사를 통보하였음. 이에 2021년 9월 24일 미국은 멕시코 및 캐나다와 협의를

진행하였음.

이후, 2022년 1월 6일 멕시코는 해당 분쟁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2022년 1월 13

일 캐나다는 공동 제소국으로 해당 분쟁에 참여함.

Automotive Goods (1 July 2024), p.14,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4%20USMCA%20Autos%20Report%20to%20Congress_0.pdf (검색일: 
2025. 8. 29).

141) 이하, ‘USMCA 부록’으로 표기하였음.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4%20USMCA%20Autos%20Report%20to%20Congress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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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와 캐나다는 핵심부품이 비원산지(non-originating, 또는 역외산) 재료를 포함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originating, 또는 역내산) 인정을 받는 경우, 해당 핵심부품을 100%

원산지(역내산)으로 간주하여 ‘완성된 자동차에 대한 RVC 계산법’상에 반영한다고 주장하였

음. 멕시코와 캐나다의 주장한 계산 방식을 다른 말로는 ‘롤업(roll-up)’142)이라고 일컫는데,

롤업은 아시아·유럽 등 USMCA 비당사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미국의 주장하는 계산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USMCA 역내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함.

그러나, 미국은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USMCA 역내 조달의 촉진을 그 목적으로 한

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롤업 방식을 불인정하였음. 따라서 엔진, 첨단 배터리, 변속기 등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부품(core parts)’에 대한 요건 및 계산 방식은 ‘자동차 전체에 대한

RVC 계산(overall vehicle RVC calculation)’과는 별개라고 주장하였음. 즉, 미국은 핵심부품

에 관한 규정은 오로지 ‘핵심부품에 관한 RVC 계산법’에만 적용되며, 이를 차후에 생산되는

‘자동차 전체에 대한 RVC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임.

2022년 12월 14일 패널은 최종 패널 보고서를 발행하였음. 2023년 1월 11일 USMCA 당사국

들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였음. 이에 따르면,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

건에서의 패널은 ‘롤업’을 부정하는 미국의 주장을 불인정하고, 미국의 조치가 USMCA 제4.5

조 4항 및 부록 제3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였음.

2. 쟁점 품목의 범위

USCMA 원산지챕터 부록(Appendix: Provisions Related to the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for Automotive Goods) 제1조(정의 조항)에 따르면,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의 쟁점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경량트럭과 승용차로 한정됨.

첫째, 경량트럭은 HS 코드 8704.21 또는 8704.3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오프로드 전용 자동

차’ 또는 ‘주로(principally) 오프로드용으로 설계된 자동차’을 제외한 것을 의미함.

142) ‘롤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3. 쟁점 조항’에서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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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승용차는 HS 코드 8703.21-8703.90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제외

한 것을 의미함. ① HS 코드 8703.31-8703.33에 속하는 ‘압축점화식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또는 압축점화식 엔진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장착한 HS 코드 8703.90에 속하는 자동차 ② 3

륜 또는 4륜 오토바이 ③ 비도로용 자동차(All-Terrain Vehicle): 도로 주행 안전·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프로드 전용 자동차 ④ 모터홈(motorhome) 또는 엔터테이너 코치

(entertainer coach): 캠핑, 오락 등 용도로 자체 구동 가능한 자동차의 뼈대(chassis)에 제작

된 ‘임시적인 주거용(living) 자동차’

마지막으로, 이들 자동차의 핵심부품 또한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의

쟁점 품목에 해당함.

3. 쟁점 조항

분쟁 당사국은 핵심부품에 대한 롤업 조항을 적용하는 여부에 관해 이견을 보였음. 따라서,

문제된 조항은 롤업조항에 해당하는 USMCA 제4.5조 4항과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USMCA 부록 제3조임.

1) USMCA 원산지챕터 제4.5조 4항(=롤업 조항)143)144)145)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에서의 패널 보고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들은

USMCA 제4.5조 4항을 일명 “롤업(roll-up) 조항”으로 일컬음.

143) PricewaterhouseCoopers (PwC), “USMCA Panel Rules Against U.S. Position in Auto Origin Dispute,” 
(January 2023), 
https://www.pwc.com/us/en/services/tax/library/usmca-panel-rules-against-us-position-in-auto-origin
-dispute.html (검색일: 2025. 8. 29).

144) Thompson Hine LLP, “Panel Concludes Automakers May Continue Core Parts ‘Roll-up’ to Meet 
USMCA’s RVC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Requirements,” (17 January 2023), 
https://www.thompsonhine.com/insights/panel-concludes-automakers-may-continue-core-parts-roll-up
-to-meet-usmcas-rvc-passenger-vehicle-and-light-truck-requirements/ (검색일: 2025. 8. 29).

145)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패널 보고서, para. 51.

https://www.pwc.com/us/en/services/tax/library/usmca-panel-rules-against-us-position-in-auto-origin-dispute.html
https://www.pwc.com/us/en/services/tax/library/usmca-panel-rules-against-us-position-in-auto-origin-dispute.html
https://www.thompsonhine.com/insights/panel-concludes-automakers-may-continue-core-parts-roll-up-to-meet-usmcas-rvc-passenger-vehicle-and-light-truck-requirements/
https://www.thompsonhine.com/insights/panel-concludes-automakers-may-continue-core-parts-roll-up-to-meet-usmcas-rvc-passenger-vehicle-and-light-truck-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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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5.4.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by the 

producer in the production of a good shall not,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regional value 

content of the good under paragraph 2 or 3, include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to produce originating materials that are subsequently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롤업 조항은 USMCA에 따라 원산지로 인정된 부품(또는 재료)이 연이어 후속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투입재로 사용된 경우에 관해 규정한 조항임.

이는 생산자가 상품 A를 만들 때 사용된 비원산지(non-originating) 부품을 사용했더라도 상

품 A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originating(원산지산 또는 역내산)”으로 인정된다면, 상품

A를 사용하여 만든 최종 상품 B의 RVC의 계산에는 상품 A에 사용된 비원산지(또는 역외

산) 부품의 가치를 제외(또는 무시, disregard)하는 것을 의미함. 즉, USMCA 역내에서 생산

된 상품에 해당하면서 원산지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상품은 차후 상품의 생산에 활용될 때

100% 원산지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

<표 2. 자동차(승용차·경량트럭)에 관한 RVC 계산법>146)

RVC 계산법

순원가 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RVC = [(NC-VNM) / NC] * 100

Ÿ RVC(Regional Value Content)은 역내가치비율을 의미

Ÿ NC(Net Cost)는 상품의 순원가를 의미

Ÿ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은 생산자가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산지가 불

분명한 재료’를 포함한, 비원산지(역외산) 재료의 가치를 의미

예를 들면, 역외산 부품을 포함한 상품이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생산되어 원산지 기준을 충

족했다면, 해당 비원산지(또는 역외산) 부품을 포함한 상품은 이후에 또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때 “100% 역내산”으로 간주된다는 개념임.

146) Supra not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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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MCA 원산지챕터 부속서 4-B의 부록 제3조147)

USMCA 원산지챕터 부속서 4-B(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의 부록(Appendix)은 ‘자

동차에 관한 원산지 규정(Provisions Related to the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for

Automotive Goods)’으로서 자동차 제품에만 적용되는 특혜관세의 제공을 위한 요건을 규정

하고 있음. 특히, 부록 제3조는 승용차·경량트럭 및 그 부품에 대한 RVC 요건을 규정하고 있

음. 해당 부록에는 완성차(finished vehicle)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별(핵심·주요·보완 부품)

로 요구되는 최소 RVC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소 요건이 시간 경과에 따

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에 관해 규정함.

<표 3. 자동차(승용차·경량트럭) 및 그 부품에 관한 RVC 요건>148)

RVC 요건 (USCMA 부록 제3.1조 및 제3.2조에 근거)

Ÿ 2020년 7월 1일 기준, 순원가 방식(Net Cost Method)을 활용 시, RVC 66% 

Ÿ 2021년 7월 1일 기준, 순원가 방식 활용 시, RVC 69% 

Ÿ 2022년 7월 1일 기준, 순원가 방식 활용 시, RVC 72%

Ÿ 2023년 7월 1일 기준, 순원가 방식 활용 시, RVC 75%

4. 법적 쟁점 검토

‘원산지(또는 역내산) 인정을 받은 핵심부품’을 ‘완성차의 역내가치비율(RVC) 산정 시 역내산

으로 반영할지 여부’에 관련, 분쟁 당사국은 적용 품목 및 조항의 해석에 관해 이견을 보였으

며, 패널은 이를 검토하였음.

1) 미국 주장149)

미국은 핵심부품이 비원산지(또는 역외산) 재료를 포함하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원

산지(역내산) 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완성된 자동차에 대한 RVC 계산법’상에서는 100% 원

산지(역내산)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즉,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롤업 조항을 적용받

147)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패널 보고서, paras. 52-53.
148) Supra note 4.
149)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패널 보고서, paras. 101 &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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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그 근거로써 USMCA 부록 제3조의 구조가 크게 완성차와 핵심부품

에 대한 조항으로 분리(bifurcation)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미국은 부록 제3.1조-제3.6

조는 완성차에 대한 RVC 요건을 규정하나 부록 제3.7조-제3.9조는 핵심부품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부록 제3조는 이원화(bifurcation)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

였음.

2) 멕시코 및 캐나다 주장150)

멕시코와 캐나다는 부록 제3조가 이원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

았음.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핵심부품 및 완성차에 관한 단일하고(single) 통합된

(unified) RVC 계산법을 규율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핵심부품이 비원산지(또는 역외산) 재

료를 포함하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역내산) 인정을 받는 경우, 이를 완성된

자동차에 대한 RVC 계산법’상에서는 100% 원산지(역내산)로 반영한다고 주장하였음. 즉, 핵

심부품에 관한 롤업 조항의 적용에 관해 주장하였음.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

하였음.

첫째, 멕시코는 핵심부품은 RVC 75%(2023년 기준)를 달성하는 경우 USMCA 부록 제3조 7

항에 따라 원산지 인정을 받는데, 해당 핵심부품이 완성차 제조에 사용되므로 USMCA 제4.5

조 4항(RVC 계산법)상의 롤업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였음. 그에 따라 자동차의 “RVC =

[(NC-VNM) / NC] X 100”이라는 계산식에서 ‘핵심부품 내 VNM(역외산 재료의 가치)’를

“0”으로 반영한다고 하였음.

둘째, 캐나다는 RVC에 초점을 두고, 문제된 USMCA 부록 제3조(RVC 요건) 및 이와 직접적

으로 연관되는 USMCA 제4.5조 4항(RVC 계산법)의 내용을 살펴보았음. 그 근거로는 i) 제

4.5조 4항에서는 핵심부품과 완성차를 구별하지 않고 규율하며, ii) USMCA 부록 제3조 7항

의 “원산지”라는 문언은 핵심부품과 완성차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은 USMCA 제4.5조 4항의

“원산지”라는 문언의 의미와 그 대상(핵심부품 및 완성차)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USMCA 부

록 제3조 7항은 USMCA 제4.5조 4항과 마찬가지로 핵심부품과 완성차에 관해 규율한다고 주

장하였음.

150)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패널 보고서, paras. 100 & 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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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rticle 3.7.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passenger vehicle or light truck is 

originating only if the parts under Column 1 of Table A.2 of this Appendix used in the 

production of a passenger vehicle or light truck are originating. Such a part is originating 

only if it satisfies the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in paragraph 2, except for an 

advanced battery. The Parties, as appropriate, shall provide in the Uniform Regulations 

additional description or other clarification to the list of the parts and components under 

Table A.2 of this Appendix, such as by tariff provision or product description,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is requirement.

3) 패널 검토

(1) USMCA 부록 제3.1조-3.6조: 핵심부품을 포함하는가? 롤업 조항의 적용을 받는

가?151)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은 USMCA 부록 제3.1조-제3.6조는 자동차에 대한 RVC 요건만

을 규율한다고 주장하였음. 멕시코와 캐나다는 문제된 조항이 자동차와 핵심부품 모두에 관

한 RVC 계산법을 규율한다고 주장하였기에 패널은 문제된 조항상의 대상 품목의 범위를 검

토하였음.

패널이 검토한 USMCA 부록 제3.1조-제3.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Ÿ 제3.1조: 자동차에 대한 RVC 요건

Ÿ 제3.2조: Table A.1의 핵심부품에 관한 RVC 요건

Ÿ 제3.3조: Table A.1의 핵심부품에 관한 원산지 인정 요건

Ÿ 제3.4조 및 제3.5조: 주요부품(principal parts) 및 보조부품(complementary parts)에 대한

RVC 요건

Ÿ 제3.6조: USMCA 제4.5조 4항(롤업 조항)과 연관성이 높으며, 동 조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RVC 계산법에 적용

151)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패널 보고서, paras. 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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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1: 자동차(승용차·경량트럭)의 핵심부품

패널은 USMCA 부록 제3.1조-제3.6조는 자동차, 그리고 ‘핵심부품을 포함한 여러 부품’에 관

한 RVC 요건 및 계산법에 관한 조항이라고 판정하였음.

아울러, 롤업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패널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USMCA 부록 제3.1조-3.6

조에 따라 자동차와 핵심부품에 대한 RVC 값을 계산할 때 롤업 조항(USMCA 제4.5조 4항)

상의 RVC 계산법에 근거한다고 판정하였음. 즉, 이는 문제된 USMCA 부록 제3.1조-3.6조에

따른 RCV 계산이 롤업 조항(USMCA 제4.5조 4항)상의 RVC 계산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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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MCA 부록 제3.7조-제3.9조: 자동차를 포함하는가? 롤업 조항의 적용을 받는

가?152)

패널은 제3.7조를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핵심부품에 대한 롤업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소국과 피제소국의 이견이 있는 제3.7조-제3.9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로 보았기 때문이었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은 USMCA 부록 제3.7조-제3.9조는 핵심부품에 대한 원산지 요

건만을 규정한다며 롤업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들 조

항이 완성차와 핵심부품 모두에 관한 RVC 계산법에 관한 조항으로써 롤업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한 바 있음. 따라서 패널은 문제된 조항상의 대상 품목의 범위과 롤업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음.

패널이 검토한 USMCA 부록 제3.7조-제3.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Ÿ 제3.7조: Table A.2의 부품(Column 1)이 원산지 인정을 받으면 이를 통해 생산한 자동차

도 원산지 인정을 받는다는 내용, 그리고 동 핵심부품이 USMCA 부록 제3.2조상의 RVC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여 달성하는 경우 원산지 인정을 받는다는 내용을 규정

Ÿ 제3.8조 및 제3.9조: Table A.2의 부품(Column 1)에 대한 RVC 계산법

152)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패널 보고서, paras. 1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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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2: USMCA 부록 3조에 따른 자동차(승용차·경량트럭)에 관한 원산지 결정을 위한 부품 및 재료

패널의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패널은 문제된 USMCA 부록 제3.7조-제3.9조상의 ‘부품(parts)’과 제3.1조-제3.6조상의

‘핵심부품(core ports)’이라는 용어는 동일하게 ‘핵심부품’이라는 개념을 의미한다는 점을 판정

하였음. 구체적으로 USMCA 부록 제3.7조-제3.9조상의 Table A.2에서는 ‘부품’이라는 용어를

규율하나, 이는 사실상 제3.1조-제3.6조상의 Table A.1에서의 ‘핵심부품’이라는 용어와 개념상

동일하다고 하였음. 그리고, 문제된 제3.7조-제3.9조를 검토할 때, 조항상에 규율된 ‘부품’이라

는 용어 대신에 ‘핵심부품’이라는 용어를 명시하였음.

둘째, USMCA 부록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 간 상호 연계성이 존재한다고 하였음. 구체

적으로 USMCA 부록 제3.7조는 핵심부품에 대한 RVC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요건은 제3.8조와 제3.9조상의 핵심부품에 대한 RVC 계산법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

계성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분쟁당사국 또한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하였음.

셋째, 패널은 부록 제3.7조-제3.9조는 자동차와 핵심부품을 그 대상 품목으로 삼으며 USMCA

제4.5조 4항상의 롤업 조항을 적용받는다고 판정하였음.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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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패널은 USMCA 제4.5조 4항(롤업 조항)에서는 비록 그 명시적인 문구가 부재하더라도 부

록 3조 내 전체 조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판정하였음. 롤업 조항에서는 특정 품목을

제외시킨다는 문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의 품목 범위는 자동차와 핵심부품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정함으로써 멕시코와 캐나다의 주장을 인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핵심

부품은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분리하여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았음.

ii) 패널은 해당 분쟁의 쟁점은 부록 제3.8조 및 제3.9조상의 RVC 계산법에 따라 산출된 ‘제

3.7조상의 핵심부품의 RVC 값’을 ‘자동차의 RVC 값을 계산(USMCA 제4.5조 4항)’할 때 입력

값(input)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음.

이에 초점을 두고 검토를 진행하였던 패널은, 부록 3.7조-제3.9조에서는 ‘이들 조항에 따른 핵

심부품의 RVC 값’을 ‘USMCA 제4.5조 4항에 따른 자동차의 RVC 계산’상에 활용될 수 있는

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고 확인하였음. 이를 두고 패널은 부록 3.7조-제3.9조에서는

USMCA 제4.5조 4항상의 롤업 조항과의 관계에 대해 침묵(silence)하고 있다고 표현하였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패널은 부록 3.7조-제3.9조는 USMCA 제4.5조 4항의 관점에서 해

석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음. 즉, 이는 핵심부품에 관한 부록 3.7조-제3.9조는 USMCA 제4.5

조 4항상의 롤업 조항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

임.

iii) ‘부록 제3.7조상의 핵심부품의 RVC 값’153)을 ‘자동차의 RVC 값을 계산(USMCA 제4.5조

4항)’에 활용할 수 없다는 미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패널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그러한 이유로는 USMCA 부록 제3.8조 및 제3.9조에서는 ‘VNM(역외산 재료의 가치)’에 관해

규율하며, VNM은 ‘핵심부품의 RVC 값(제3.7조)’를 결정짓는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하

였음. 그리고 ‘핵심부품의 RVC 값(제3.7조)’은 궁극적으로 ‘자동차의 RVC 값의 계산(USMCA

제4.5조 4항)’에 입력값(input)으로써 활용된다고 하였음.

153) 이는 USMCA 부록 제3.8조 및 제3.9조상의 계산법을 통해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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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원산지(originating)’의 개념에 관해 검토하였음. 미국은 ‘원산지’의 의미는 상황별로 달라

진다고 주장하였으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상에 규율된 정의에 따른다고 주장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원산지에 관한 개념은 USMCA 초기 조항 및 일반정의(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챕터상의 제1.5조 ‘원산지’에 관한 정의에 따라야 한다며,

멕시코와 캐나다의 주장을 인정하였음.

* USMCA 제1.5조에 따르면, ‘원산지’란 USMCA 제4장(원산지 기준) 또는 제6장(섬유 및

의류 제품)상에 규율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Ⅳ. 시사점 및 결론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에서의 패널 판정은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i) 자동차와 핵심부품의 불가분성, ii) 롤업 조항의 광범위한 적용, iii) RVC

계산의 연속성 및 체계성 강화, iv) 원산지 정의에 관한 일관성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우리나라 업체를 포함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려는 자동차 업계

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USMCA상의 조항에 관한 정확한 해석과 당사국의 의무

준수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에서의 패널 판정은 향후 자동차와 관련한 분쟁이나 개별 국가의 자동

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조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해당 패널 판정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i) 자동차와 핵심부품의 불가분성: 패널은 USMCA 부록 제3.1조-제3.9조 모두를 자동차와

핵심부품을 동시에 규율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였음. 이는 미국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제3.1조-제

3.6조는 완성차에 관한 조항, 그리고 제3.7조-제3.9조는 핵심부품에 관한 조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명확히 부정한 것임.

특히, 패널은 Table A.2의 ‘부품(parts)’과 Table A.1의 ‘핵심부품(core parts)’을 개념상

동일하게 보았으며, 이는 협정문 내 용어 해석의 일관성을 중시한 판정임. 핵심부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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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곧 완성차 규정과 직결되며, 양자를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은 USMCA 자동차 원

산지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와 모순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이로써 향후 분쟁

에서 특정 조항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적용 대상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제약을 받게 되

었고, 협정 전반의 적용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함.

ii) 롤업 조항의 광범위한 적용: 패널은 USMCA 제4.5조 4항(롤업 조항)에서는 특정 품목

(예: 핵심부품)을 배제한다는 문언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그리고, 롤업 조항

은 자동차와 핵심부품 모두에 적용된다고 판정하였음.

이는 핵심부품의 RVC 값이 완성차 RVC 계산 시 입력값(input)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판정한 것으로써 미국의 제한적인 해석과 주장을 배척한 것임. 해당 판정으

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는 부품 단계에서 이미 달성한 RVC 값을 그대로 누적하여 완

성차의 RVC 계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그 결과, 자동차 제조업체는 복잡한 RVC

계산을 단순화함으로써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었음. 나아가 이는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임.

iii) RVC 계산의 연속성과 체계성: 패널은 USMCA 부록 제3.8조 및 제3.9조상에서 규율하

는 VNM(역외산 가치)이 핵심부품의 RVC 값을 산출하는 기초 요소가 된다고 하였으며, 핵

심부품의 RVC 값은 다시 자동차의 RVC 계산에 투입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이는 핵심부품 RVC와 완성차 RVC 간에 존재하는 연속적인 계산 체계를 명확히 밝혔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RVC 계산을 이분법적 구조로 해석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USMCA 협정 체계와 해석상의 일관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음. 특히, 패널은 미국의

주장처럼 핵심부품의 RVC 값을 자동차 RVC 계산에 활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RVC와

관련한 조항 간 연계성을 무시한 오류라고 지적하였음. 따라서, 동 판정은 RVC 계산이

“핵심부품 단계 → 완성차 단계”로 연계된다는 점을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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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원산지 정의에 관한 일관성:　패널은 원산지(originating) 개념이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

다는 미국의 주장을 거부하고, USMCA 제1.5조(일반 정의)에 규정된 원산지 정의를 모든 관

련 조항에 적용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음.

이는 협정문 상의 정의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써 원산지에 관한

당사국의 자의적인 해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임. 나아가 이는 분쟁 해결 절차상

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협정문 해석에 관한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함. 멕

시코와 캐나다의 일관성 있는 원산지 정의에 관한 해석 방식을 패널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당사국이 USMCA 원산지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 원산지 해석에 관한 신뢰성이

제고되었음.

v) 산업적·정책적 파급효과: 첫째, 산업적 파급효과와 관련,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핵

심부품에서 확보한 RVC 성과를 완성차 계산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산

지 요건 충족을 위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음. 또한, 공급망 운

영에 있어 더욱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음.

둘째, 정책적 파급효과와 관련, 미국의 보호주의적 해석이 패널 판정으로 인해 무효화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은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에서의 패널 판정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또 다시 USMCA 타 당사국으로부터 제소를 받을 수 있음.

vi) 미국의 패권주의와 패널 판정 불이행으로 인한 한계: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

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점은 2025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미국은 해당 패널 판정을 불

이행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갖춘 USMCA 패널 판정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써, 미국이 자신의 주도하에 체결한 USMCA의 분쟁해결제도에 관

한 실효성을 스스로 저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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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USTR 보고에 따르면, 북미 지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조차도 규정 해석과 운영

의 명확성을 위해 미국 정부의 패널 판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

국의 패널 불이행 관행은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154)

마지막으로, 해당 패널 판정이 한-미 FTA원산지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 시사하

는 바는 자동차 분쟁에서의 쟁점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첫째, ‘자동차와 핵심부품의 불가분성, RVC 계산 방식의 연속성, 롤업 조항의 광

범위한 적용 범위, 그리고 원산지 정의에 관한 일관성 있는 해석’과 관련한 규정을 개

정 문안에 반영하여야 함. 둘째, 분쟁해결제도와 관련, 상대국의 FTA 패널 판정의 불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협정문 상에 명문화할 필

요가 있음. 셋째, 미국과 같이 협정 문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항 간 연관 관계 및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V.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미국측 연구동향

1. 패널 판정 관련155)

1) 패널 판정이 USMCA 역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미국 정부의 평가

자동차 제조업체가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에 관한 패널의 심리를

위해 동 패널에 제출한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가 주장하는 롤업 조항을 적

용할 경우에는 미국이 주장하는 RVC 계산법에 비해 ‘자동차 1대당 USMCA 역내산 부품의

함유율’이 10-20%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미국 무역대표부

154) 미국과 캐나다 협회 의견으로는 Autos Drive America, “Comment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with Respect to Trade in Automotive Goods,” (17 January 
2024), https://www.regulations.gov/comment/USTR-2023-0013-0009 (검색일: 2025. 8. 29); 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 “AAPC Submission in Response to the Request for Comment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With Respect to Trade in 
Automotive Goods,” (18 January 2024), https://www.regulations.gov/comment/USTR-2023-0013-0017 
(검색일: 2025. 8. 29) 참조. 

155) Supra note 5, pp.15 & 28,

https://www.regulations.gov/comment/USTR-2023-0013-0009
https://www.regulations.gov/comment/USTR-2023-001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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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는 제소국(멕시코·캐나다)의

주장을 인정한 패널 판정이 USMCA 역내산 제품 또는 부품의 사용률을 높이려는 USMCA

체결 목표를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2) 미국 정부의 패널 판정 이행을 촉구하는 자동차 업계의 입장156)

위의 USTR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업계에서는 2025년 8월(연구 작성시점)을 기준

으로 불이행되고 있는 패널 판정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음.

첫째, 북미 지역의 자동차 제조업계는 미국 정부가 판정을 불이행함으로써 불확실성의 문제

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음. 2024년 1월, 미국과 캐나다의 3大 자동차 제조업체인 GM, Ford

및 Stellantis로 구성된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와 ‘캐나

다자동차제조업협회(Canadian Vehicle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미국 정부가 “합리적인

이행 일정과 충분한 사전 통보”를 통해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에서

의 패널 판정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청하였음. 이들은 미국이 패널 판정을 이행함으로써

USMCA 역내산 자동차 공급망에서의 명확성·예측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음.

둘째,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및 해당 업체가 속한 자동차협회에서도 미국 정부의 패널

판정 이행을 촉구하였음.

3) 미국 정부의 패널 판정 불이행을 지지하는 노동계 입장

노동계에서는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에서의 패널 판정에 관한 미국

정부의 불이행을 지지(support)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노동계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주장하

였던 롤업 방식이 USMCA 역내에 미칠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우려하였음.

첫째, USMCA 당사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동협력위원회(Labor Affairs Council)는 롤업

156) Supra not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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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이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동 규정에 관한 신

뢰성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또한, USMCA 원산지 규정은 USMCA 당사국만이

누리를 특혜를 보장하며, 무임승차자(free riders), 즉 USMCA 비당사국이 USMCA상의 특혜

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둘째,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 또한 미국의 주장을 지지하며 롤업 방식을 부인

하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2.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1) 이행 측면157)

202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USITC’)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USITC는 미국 및 USMCA 역내 자동차 산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력을 미치고 있음.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공급업체들은

USMCA 역내에서의 신규 생산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USITC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미국의 고용, 임금, 자본 지출, 생산 및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고 평가하였음.

USMCA 역내 자동차 산업과 원산지 규정은 여전히 발전되고 있음. 자동차 산업은 전기자동

차와 기타 청정에너지 차량으로 전환되고 있음. 2023년 기준,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여된 ASR로 인해 아직 모든 제조업체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았음.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25년 7월 ASR이 종료됨에 따라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음.

2025년 이후에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

되므로 전기자동차 또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

157) Supra note 5,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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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해관계자 그룹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 기술의 변화에 더욱

부합하고 자동차 부품의 USMCA 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후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였음. 아울러, 원산지 규정의 이행 및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보 부족에 대

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 예를 들면, 노동계에서는 ASR 이행, 그리고 RVC 요건과

LVC 요건의 집행에 관한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관한 전반적

인 실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부품 공급업체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상

의 의무 준수에 관한 입증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음.

USTR과 ‘정부 간 자동차 위원회’는 위와 같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

하고, USMCA를 통해 역내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의 경쟁력을 제고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

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임. 자동차 제조업체 및 부품 공급업체와도 협력할 것

임. 이를 통해 USTR과 ‘정부 간 자동차 위원회’는 일반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및

신규 자동차 기술 발전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효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아울러, 노동계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자동차 원산지 규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공급업체가 체감하는 행정적 부담을 완

화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해당 보고서 내용은 향후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

음.

2) 경제적 영향158)

2023년, USITC는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해당 보

고서는 경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미국 경제와

자동차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음. 경제적 영향 추정치는 ‘실제 데이터’, 그리고

‘만약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의 산업 및 미국 경제 상황

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음.

158) Ibid.,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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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USITC 보고에 따르면,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2022년도 ‘USMCA 역

외산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미국 내 ‘엔진 및 변속기 생산업체’의 고용, 임금, 자본 지출, 수익을 증가하는 효과를

창출하였음. 해당 보고서에서는 2022년 USMCA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엔진과 변속기

에 대한 미국의 수입은 각각 431,853대, 55,195대가 감소하였다고 추정하였음. 미국의

엔진 및 변속기 제조업체의 경우, 2022년 고용인력은 3,877명 증가하였으며, 임금은 2

억 3,910만 달러, 자본 지출은 6,020만 달러, 수익은 16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USITC 보고에 따르면,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2022년 미국의 경량자동차

(light vehicles) 생산업체에도 고용, 임금, 자본 지출, 생산, 수익, 이익을 소폭 증가시키는 동

시에, 미국 내 경량자동차 평균 가격 또한 소폭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2022년 미국 자동

차 제조업체의 고용인력은 35명, 임금은 270만 달러, 자본 지출은 120만 달러, 생산량은 1,464

대, 수익은 8,130만 달러, 이익금액 2,500만 달러가 각각 증가된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USMCA 발효 이후부터 17개월 동안에 주로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나

타났음. 2023년 USITC 보고서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미국 전체

GDP와 고용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하였음.

3. 미국 의회의 전반적인 평가 및 2026년 공동 재검토 고려사항159)

2020년 발효된 USMCA는 1994년 체결된 NAFTA를 대체하였음. NAFTA는 고도로 통합된

USMCA 역내에서 자동차 산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USMCA 협상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3국 간, 그리고 각 당사

국 내에서 긴장 국면을 초래하였음. 2024년 12월 기준,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이행과 동 규정

이 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다수 이해관계자들은 USMCA의 2026년 ‘공동 재검토(Joint Review)’를 통해 USMCA 협정문

15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IF12082, December 6, 2024), 
pp.1-2, https://sgp.fas.org/crs/row/IF12082.pdf (검색일: 2025. 8. 29).

https://sgp.fas.org/crs/row/IF120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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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부를 논의할 때,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주요 논의 주제로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

음. 미국 의회는 USMCA의 이행과 공동 재검토 과정에서 감독 역할을 수행할 것임.

2026년 공동 재검토와 관련, 미국 의회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Ÿ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에서의 패널 판정에 관한 미국의 불이행

이 야기하는 영향을 고려

Ÿ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관한 당사국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의 현행

MFN 관세율 2.5%에 관한 인상 여부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평가

Ÿ 자동차 원산지 규정 준수 및 이행에 관한 제반 문제를 검토

Ÿ 2026년 USMCA 공동 재검토 시,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분쟁뿐만 아

니라 USMCA 역내 자동차 산업 관련 현안(중국계 기업의 잠재적 투자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인지를 검토160)

4. USMCA 분쟁해결제도와 판정 이행에 관한 CSIS의 평가161)

USMCA는 NAFTA가 가진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였음. NAFTA 체제에서는

분쟁 당사국이 패널의 구성이나 임명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분쟁해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

지 않았음. 그러나, USMCA 제31.8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임. 동 조

항은 사전에 승인된 상설(standing) 전문가 명단을 마련함으로써 패널이 자동으로 구성될 수

있게 하였음.

2020년 USMCA 발효 이후부터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총 4건의 분쟁에 관한 패널 판정이

도출되었음. 이는 USMCA를 통해 분쟁해결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성과를 보여주는 것임. 또한,

NAFTA 체제하에서의 패널의 구성을 사실상 방해하던 과거와는 대비를 이루며, USMCA 분

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한 이행의 강화로 해석될 수 있음.

160) 중국과 관련하여, 2024년 USTR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멕시코 자동차 산업 직접투자 증가는 북미 자동차 
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에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는 USMCA 원산지 규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
며, 장기적으로는 북미 내 생산 기반과 고용을 잠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북미 
3국은 외국인 투자, 특히 중국 투자의 전략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Supra note 5, pp.25-26. 

161) Diego Marroquín Bitar, Christopher Hernandez-Roy & Earl Anthony Wayne, “USMCA Review 2026,” 
(18 August 2025),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ttps://www.csis.org/analysis/usmca-review-2026 (검색일: 2025. 8. 29).

https://www.csis.org/analysis/usmca-review-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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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은 USMCA가 NAFTA 분쟁해결제도

를 개선한 것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USMCA 분쟁해결제도의 한계를 노정한 것으로 평가됨.

미국은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에서의 패널 판정(2022년 12월)을

2025년 8월 현재까지도 불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USMCA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미국의 불이행은 USMCA상의 법적 절차보다는 정

치적 계산이 우선시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임.

5.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인 영향에 관한 USITC의 평가162)

USITC의 보고에 따르면,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집중적인 영향

을 미쳤고,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보고서는 다음의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Ÿ 해당 모델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미국 부품 생산업체의 고용, 생산, 수익, 자본 지출 및

이익을 증가시켰다고 추정함.

Ÿ 해당 모델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미국의 경량차 제조업체의 고용, 생산, 수익, 자본 지

출, 재고 및 이익을 약간 감소시켰다고 추정함.

Ÿ 해당 모델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경량차의 미국 수입을 감소시키고

USMCA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함. 또한, 해당 모델은 자동차 원

산지 규정이 미국 시장에서 경량차의 평균 가격을 소폭 상승시켰음을 보여줌.

Ÿ 미국 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총투자액은 2019년 279억 달러에서 2023년 878억 달러로 증가

하였으며, 2024년에는 341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이러한 투자 변화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

의 변화로부터 일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특히, 부품 제조에 대한 투자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욱 높음.

Ÿ USMCA 발효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었

음. 반면, 캐나다에서는 미국산 부품의 수입 점유율이 증가하였으나 멕시코에서는 감소하

였음.

162)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Economic Impact and 
Operation, 2025 Report (USITC Publication No. 5642, July 2025), pp.17–24,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pub5642.pdf (검색일: 2025. 8. 29).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pub56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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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물가상승억제법(Inflation Reduction Act), 파업, 거시경제 상황 등 다른 개별 요인들이 미

국 자동차 산업에 더욱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변화

또한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임.

Ÿ 해당 보고서는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관세 적용 대상 품목)에서 유사 상품의 관세

분류 또는 취급과 관련하여, 기술의 변화와 관세 분류 코드 간에는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

하였음. 이러한 간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알루미늄 차체와 관련한 생산 공정이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전기 픽업트럭의 생산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음.

6. 북미 자동차 제조업계에 미국 관세가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관한 Brookings 연구

소의 평가163)

해당 연구에서는 2026년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재검토와 관련, 아래와 3가지 시나리

오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음.

Ÿ 1안) 현행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유지: 2023년 USITC 분석에 따르면,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이익, 임금, 생산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차(EV) 전환 과정에서 배터리에 필요

한 핵심 광물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였

음. 따라서, 현행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유지하되 일정 시점에 재검토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임.

Ÿ 2안) 미국의 롤업 불인정 방식의 채택: 미국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 운영에 대해 엄

격한 해석을 주장했으나, 이는 USMCA 패널 판정 시 인정을 받지 못하였음. 미국

식 접근법을 채택할 경우, 기업들은 전체 차량의 RVC 요건 충족을 위해 북미산 부

품 의존도를 높여야 함.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면, 북미 역내 가치사슬을 강화하

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Ÿ 3안) 신규·업그레이드된 자동차 원산지 규정 도입의 가능성: 향후 미국, 캐나다, 멕

시코가 기존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으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조율하고 이에

163) Joshua P. Meltzer, “The Impact of US Tariffs on North American Auto Manufacturing and 
Implications for USMCA,” Brookings Institution (13 May 2025),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impact-of-us-tariffs-on-north-american-auto-manufacturing-
and-implications-for-usmca/ (검색일: 2025. 8. 29).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impact-of-us-tariffs-on-north-american-auto-manufacturing-and-implications-for-usmca/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impact-of-us-tariffs-on-north-american-auto-manufacturing-and-implications-for-us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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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 가능성도 존재함. 다만, 현재에도 당사국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기차에 관한 자동

차 원산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조업계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그리고, 중국산 자동차 제품의 관세 우회 문제와 중국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음.

Ÿ 중국산 제품의 관세 우회(circumvention) 문제 및 관세 조정: 미국이 20% 수준으로

對중국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 이후, 중국은 멕시코·캐나다를 우회하여 중국산 자동

차를 수출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음. 최근, 미국의 對중국 관세 확대는 이러한 유

인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에 해당함. 멕시코와 캐나다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발맞추

어 자국의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예컨대, 캐나다는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멕시코는 철강·알루미늄을

역내에서 생산하도록 제한을 두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중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제조업계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관세 정책을 실제 이행하

는 것은 다소 곤란하다고 할 수 있음.

Ÿ 중국의 對멕시코·對캐나다 투자 문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는 또 다른 회피 수

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마련한 행정명령은 국

가안보와 연관된 주요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에

관한 것임. 캐나다도 이와 유사한 FDI 심사 체계를 마련하였음. 2024년 바이든 미

국 대통령과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FDI 심사 및 안보 관련 공동작업반 설치에

합의함. 이는 USMCA 재검토에서 중요한 진전 요소가 될 것임.

7. 2026년 USMCA 공동 재검토(협정문 개정)에 관한 전망164)

일반적으로는 USMCA 협정문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2024년

164) Simon Lester, “Katherine Tai on USMCA Dispute Settlement and the USMCA Review,”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Policy Blog (7 March 2024), 
https://ielp.worldtradelaw.net/2024/03/katherine-tai-on-usmca-dispute‑settlement‑and‑the‑usmcia‑revie
w.html (검색일: 2025. 8. 29); The Brookings Institution, “USMCA Forward 2024 launch event,” (6 
March 2024), https://www.brookings.edu/events/usmca-forward-2024-launch-event/ (검색일: 2025. 8. 
29). 에서 재인용. 

https://ielp.worldtradelaw.net/2024/03/katherine-tai-on-usmca-dispute?settlement?and?the?usmcia?review.html
https://ielp.worldtradelaw.net/2024/03/katherine-tai-on-usmca-dispute?settlement?and?the?usmcia?r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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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의 발언은 이러한 전망을 뒤엎는 것으로 평가됨.

2026년 USMCA 공동 재검토 관련, 2024년 Brookings에서의 캐서린 타이의 발언은 2026년

공동 재검토 작업이 단순히 USMCA의 원활한 운영을 검증하는 정기적인 검토의 성격을 띠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함. 해당 재검토 작업에서는 주요 무역분쟁을 해소, 또는

USMCA 역내에서 중국산 제품이 환적(transshipment)을 통해 역내산으로 둔갑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광범위한 주제에 관해 협상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2024년 캐서린 타이의 발언은 다음과 같음: 캐서린 타이는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에서의 패널 판정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USMCA 당사국의 도전과제는 중국의 전기차 공급 과잉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타이는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에서의 미국의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USMCA 공급망에서의 역내산 자동차 부품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하였음.


